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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관리제도는 2001년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해 한시적으로 도입되었고, 2003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항구적으로 법제화되어 외부감사인이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검토하고 의견을

제출해왔으나, 형식적 운영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 이에 따라 2018년 개정된 신외감법에 따라 재무제표 작성과

내부통제 강화를 목적으로 상장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인증수준이 ‘감사’로 강화되었다. 그러나

경영진의 미흡한 운영과 준비시간 부족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경영진의 지속적인

관심과 실질적 운영지원을 위해 기업 내부 전문가를 육성하고 전담부서 설치 등 실질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많다. 이에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평가에 대한 과거 20여 년간의 국내 연구결과를 내부회계담당인력의

구성 및 운영, 내부회계관리자의 역할, 감사위원회의 역할, 그리고 외부감사인의 역할로 구분하여 요약하고, 향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과 관련한 시사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1)

1. 내부회계 관리·운영 인력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은 내부회계관리 규정, 인력의 특성, 경력, 전문성이 기업의

회계정보 신뢰성과 외부감사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해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이 기업의 재무보고 신뢰성을 높이고, 외부감사와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먼저, 내부회계관리 인력의 전문성과 경력이 회계정보의 신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이

주목받았다. 예를 들어, 공인회계사 비율이 높거나 내부회계 담당 인력의 평균 경력이 길수록 해당 기업의

회계정보 신뢰성이 높아진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 특히 공인회계사의 비율이 높은 기업은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고 감사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 여부와 같은

내부회계관리자의 전문성 확보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적 설계와 운영에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인적자원 투자가 재무보고 품질에 미치는 영향도 중요한 연구 주제로 다루어졌다.

예를 들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투자 수준이 높을수록 재무보고의 품질이 향상되며, 이는 기업의

정보비대칭성을 감소시키고, 감사비용을 줄이는 데 기여한다고 보고되었다. 특정 산업에서는 내부회계관리 인력

구조가 강화됨에 따라 회계 투명성이 개선된 사례로 수주산업에서 2016년 이후 내부회계관리 인력 구조가

강화되면서 회계 투명성이 개선되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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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인적자원 투자가 경영자의 보상과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회계

및 자금부서의 내부회계 담당인력 수와 경력, 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여부, 그리고 내부회계관리제도에의 양적

투자수준이 많을수록 경영자 보상에서 회계성과의 중요성이 높이고 경영자 보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는 경영자의 수탁책임 목적의 일환으로도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적 운영이 중요할 수

있음을 보인 것이다.

내부회계관리제도와 외부감사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는 내부회계담당 인력의 규모가 커질수록 외부감사와의

협력 관계가 개선된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 예를 들어, 내부회계담당 인원수가 많고, 공인회계사 인원이 많은

경우 , 경영자와 감사인 사이의 의견 불일치가 줄어들며, 이는 감사 품질의 향상으로 이어진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인적자원 투자와 감사시간 간의 음(-)의 관계를 발견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리 및 운영

담당자의 인력 현황이 감사 시간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뿐만 아니라, 내부회계담당 인력의 규모, 평균

경력, 공인회계사 여부와 같은 특성들이 회사채 발행비용 및 주관회사 수수료를 낮춘다는 결과도 보고되었다.

이는 내부회계관리제도가 기업의 재무 안정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이 기업의 재무성과와 직결된 다양한

측면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연구들은 이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이 기업의 재무보고 신뢰성,

외부감사와의 관계, 경영자 보상체계, 그리고 회사채 발행비용 등 다양한 요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전문성 있는 인력의 확보와 적절한 인적자원

투자가 필수적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기업의 재무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2. 대표자(내부회계관리자)

2003년 외감법 개정 이후 내부회계관리자의 역할과 책임이 강화되었으며, 신외감법은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서의 세부 항목으로

측정된 제도 운영 수준의 유용성을 확인하는 단계에서 내부회계관리자의 적격성 및 경영진의 책임 강화가

회계정보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함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전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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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경영자의 능력과 내부통제 품질 간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경영자의 능력이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의 효과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이 보고되었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자의 등기이사 여부가 재무보고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결과, 등기이사인 경우 회계 투명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더불어, 내부회계관리자의 이해관계와 독립성이 회계보수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내부회계관리자가

주주와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거나 내부회계관리자의 독립성이 보장될 때 보수적 회계처리가 촉진된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즉, 주주와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내부회계관리자는 스스로 내부회계시스템의 감독을 강화할 유인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종합적으로, 이러한 결과는 내부회계관리자 및 대표자의 역할 및 책임 강화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3. 감사(위원회)

이사회는 경영진이 설계하고 운영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독 책임을 지는 반면, 감사(위원회)는 그

실태를 독립적으로 평가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감사위원회의 자발적 설치와 독립성, 전문성,

활동성이 재무보고의 질과 외부감사인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한 분석의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자발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기업들은 경영투명성을 높이고 경제적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는

결과가 있다. 즉, 감사위원회가 독립적이고 전문성이 있을수록 회계부정 가능성이 줄어들며, 이는 회계투명성

증진에 기여한다. 또한, 감사위원회의 활동성과 독립성이 높을수록 재무보고의 질이 개선되고, 감사보수가

증가한다는 결과도 제시되었다. 또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은 경영자의 기회주의적 의사결정을 통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는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더불어 최근에는 감사위원회의 특성이 재무보고의 질뿐만 아니라 이익조정과 같은 구체적인 회계행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예를 들어, 상근 감사위원에 대한 교육이 재량적 발생액과 실질활동이익조정을

낮춘다는 결과가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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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감사위원회 특성이 회계정보의 질과 자본시장에서의 신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감사위원회의

도입과 전문성, 독립성은 자본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감사위원회의 특성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인적자원 투자의 관계를 분석하여 감사위원회의 활동성과

전문성이 높을수록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에 필요한 인원수가 증가한다는 결과도 보고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이 기업의 회계투명성과 신뢰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특히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활동성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효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재무보고의 질 향상과 회계정보의 신뢰성 제고에 기여함을 시사하고 있다.

4. 외부감사인 검토·감사

신외감법하에서 재무제표 작성 책임과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 수준이 상향되었다.

이는 단순한 검토가 아닌, 재무보고 과정 전반에 대한 높은 수준의 확신을 요구하며, 2019년부터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의 상장법인에 적용되기 시작하여 2023년까지 모든 상장법인에 확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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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개별·별도 재무제표 기준 상장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시행 일정 2),3)

자산 규모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조원 이상 검토
계도 위주

5천억원
~2조원

검토
계도 위주

1천억원
~5천억원

검토
계도 위주

1천억원 미만 검토

2) 금융위원회,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감리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로드맵’을 마련하였습니다.」, 2021.07.12

3) 금융위원회, 「소규모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가 면제됩니다.」, 2022.12.05



이러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 수준 상향에 따른 영향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을 보고한 기업은

재량적 발생액이 증가하고, 정보위험과 주식수익률 변동성이 높아지며, 이익의 질이 저하된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 예를 들어,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을 보고한 기업이 재무정보에 대한 위험이 커지고 이익유연화

유인을 높게 가지며, 발생액의 질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취약점 공시 이전에 내부자 매도 거래가 증가한다고

밝혔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이 발견된 기업은 감사위험이 높아져 감사시간과 보수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오너경영 기업보다 전문경영 기업에서, 그리고 이사회 규모가 큰 기업에서 취약점이 보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되었다. 그리고,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 보고 이후, 기업들은 내부회계담당인력의 비율이

증가하는 등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을 개선하고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내부회계담당인력을 보완하는 경향이

보고되었다. 따라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은 재무보고의 질과 기업의 내부통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이 존재할 경우 감사위원회와 같은 내부통제기구의 역할이 강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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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연결 재무제표 기준 상장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시행 일정 4) 5)

자산 규모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2조원 이상 검토
계도위주

5천억원
~2조원

검토
계도위주

1천억원
~5천억원

검토
계도위주

1천억원 미만 검토

4) 금융위원회,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감리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로드맵’을 마련하였습니다.」, 2021.07.12

5) 금융위원회,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 2023.06 



5. 시사점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내부회계담당인력이 전문성을 갖추고 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회계정보의

질이 개선되고 감사품질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결과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감사위원회의 전문성, 독립성, 활동성은

경영진의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제약하고,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알 수

있다. 그러나 감사위원회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법규 준수와 재무보고의 신뢰성 강화 등 여러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 특히 , 외감법 개정 이후 감사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이 증가하면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실태를 감독하고 이사회에 보고하는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감사위원회는 주로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어 기업의 일상적 경영상황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으며, 실무를 직접 처리하는 데도 현실적인 제약이 따른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전담 조직이 필수적이라는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필요성을 반영해 2018년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을 개정하여, 사업보고서에 감사(위원회)를 지원하는 조직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조치는 실효성 있는 감사위원회 운영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적 실행을 위한 제도적 지원 장치로 볼 수

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 개선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요소들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내부통제 강화와 재무보고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본 ‘전문가 기고’ 섹션의 컨텐츠는 전문가의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이며 한국 딜로이트 그룹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자료는 일반적인 안내를 위한 것이며 관련 사안의 의사결정 필요 시 반드시 한국 딜로이트 그룹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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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계장부의 열람·등사권의 의의

주주가 적극적으로 회사의 경영을 감시하고자 하면 먼저 회사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상법상

주주에게 열람·등사권이 인정되는 것은 정관, 주주총회 의사록, 주주명부, 사채원부(제396조 제3항), 이사회

의사록(제391조의3 제3항), 재무제표, 영업보고서, 감사보고서(제448조 제2항), 회계장부(제466조 제1항) 등이

있다. 대부분은 단독주주가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열람·등사가 가능하지만, 회계장부의 경우는 소수주주권이고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미리 회사에 청구하여야 한다. 또한 이사회 의사록과 회계장부는 회사가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열람·등사를 거부할 수도 있다. 즉 회계장부의 경우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비밀로 유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상법은 다른 자료와 달리 당사자 적격에 제한을 두고 이유를 붙인 서면을 미리 회사에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회사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등사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최신 판례의 동향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9다270163 판결)

소수주주인 원고는 피고 회사가 2015. 2. 2. 학원사업을 분할 매각한 이후 2016년부터 주주들에 대한 이익배당을

전혀 실시하지 않았고, 피고 회사의 감사보고서 등의 기재만을 보더라도 과다한 비용 지출이 의심되거나 그 밖에

피고 회사의 업무 처리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인정되고, 특히 피고 회사 및 그 사내이사 겸 지배주주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배되는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회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하였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부적절한 자금 집행 등 경영 실태와 경영진의 법령 또는 정관 위반 여부

파악, 이에 따른 경영진에 대한 책임 추궁을 위하여 상법 제466조 제1항에 따라 회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한 것이다.

상법 제466조 제1항은 회사 발행주식의 총수 중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주주가 상법상 인정되는 이사해임청구권(제385조), 위법행위

유지청구권(제402조), 대표소송권(제403조) 등 각종 권한을 행사하려면 회사의 업무나 재산상태에 대해 정확한

지식과 적절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상법 제448조에 따라 회사에 비치되어 있는 재무제표의 열람만으로는

충분한 정보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위와 같이 주주에게 재무제표의 기초를 이루는 회계장부와 회계서류까지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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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66조 제1항은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그 이유는 주주가

회계장부와 서류를 열람·등사하는 것이 회사의 회계운영상 중대한 일이므로 그 절차가 신중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고, 또 회사가 열람·등사에 응할 의무의 존부나 열람·등사 대상인 회계장부와 서류의 범위 등을 손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주주가 제출하는 열람·등사청구서에 붙인 ‘이유’는 회사가 열람·등사에 응할

의무의 존부를 판단하거나 열람·등사에 제공할 회계장부와 서류의 범위 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열람·등사청구권 행사에 이르게 된 경위와 행사의 목적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면 충분하고, 더 나아가 그 이유가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이 생기게 할 정도로 기재하거나 그 이유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

이와 달리 주주가 열람·등사청구서에 이유가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이 생기게 할 정도로 기재해야

한다면, 회사의 업무 등에 관하여 적절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주주에게 과중한 부담을 줌으로써 주주의

권리를 크게 제한하게 되고, 그에 따라 주주가 회사의 업무 등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열람·등사청구권을

부여한 상법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부당하다. 다만 이유 기재 자체로 그 내용이 허위이거나 목적이

부당함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적법하게 이유를 붙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열람·등사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또 이른바 모색적 증거 수집을 위한 열람·등사청구도 허용될 수 없으나, 열람·등사청구권이 기본적으로 회사의

업무 등에 관한 정보가 부족한 주주에게 필요한 정보 획득과 자료 수집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라는 사정을

고려할 때 모색적 증거 수집에 해당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

한편 주주로부터 열람·등사청구를 받은 회사는 상법 제466조 제2항에 따라 열람·등사청구의 부당성, 이를테면

열람·등사청구가 허위사실에 근거한 것이라든가 부당한 목적을 위한 것이라든가 하는 사정을 주장·증명함으로써

열람·등사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



3. 회계장부 열람·등사권의 청구상 쟁점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주는 비상장회사의 경우 발행주식의 총수 중 3% 이상(제466조 제1항),

상장회사의 경우 6월간 보유를 조건으로 하여 자본금 총액 1,000억원 미만인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0.1% 이상,

그 이상인 회사는 0.05% 이상(제542조의6 제4항)을 보유하는 자이다. 또한 열람과 등사에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열람·등사를 청구한 주주가 전 기간을 통해 위와 같은 주식 보유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회계장부의

열람·등사를 재판상 청구하는 경우에는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위 주식 보유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다252037 판결).

한편 회사의 정기주주총회에 적법하게 참석한 주주라고 할지라도 주주총회장에서의 질문, 의사진행 발언,

의결권의 행사 등의 주주총회에서의 통상적인 권리행사 범위를 넘어서서 회사의 구체적인 회계장부나 서류철

등을 열람하기 위하여는 별도로 상법 제466조 등에 정해진 바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그 열람을 청구하여야 하고,

만일 회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그 이행을 청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회계장부

등을 열람할 수 있을 뿐 주주총회 장소라고 하여 회사측의 의사에 반하여 회사의 회계장부를 강제로 찾아 열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설사 회사측이 회사 운영을 부실하게 하여 소수주주들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가 강제로 사무실을 뒤져 회계장부를 찾아내는 것이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당행위로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도2917 판결).

또한 법원은 회사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개시되더라도 이러한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은 배제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2020. 10. 20.

2020마6195 결정).

4. 회사가 회계장부의 열람·등사권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

주주의 알 권리를 위해 인정되는 회계장부의 열람·등사권이지만, 이를 제한하지 않을 경우 회사의 중요한 기밀

정보가 유출되어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회사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등사를

거부할 수 있도록 상법에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주의 회계장부와 서류 등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가 있는 경우 회사는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여 이를

거부할 수 있고, 주주의 열람·등사권 행사가 부당한 것인지는 행사에 이르게 된 경위, 행사의 목적, 악의성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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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특히 주주의 이와 같은 열람·등사권 행사가 회사업무의 운영 또는 주주 공동의 이익을 해치거나 주주가 회사의

경쟁자로서 취득한 정보를 경업에 이용할 우려가 있거나, 또는 회사에 지나치게 불리한 시기를 택하여 행사하는

경우 등에는 정당한 목적을 결하여 부당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2004. 12. 24. 선고 2003마1575).

한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도 회사로부터 주식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는

주주로서의 지위를 여전히 가지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회계장부열람·등사권을 가진다. 주주가 주식의 매수가액을 결정하기 위한 경우뿐만 아니라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 대표소송을 통한 책임추궁이나 유지청구, 해임청구를 하는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청구는 회사의 경영을 감독하여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청구가 정당한 목적을 결하여

부당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다270916 판결).

또한 적대적 인수·합병을 시도하는 주주의 열람·등사청구라고 하더라도 목적이 단순한 압박이 아니라 회사의

경영을 감독하여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허용되어야 하는데(갑 주식회사의 엘리베이터

사업부문을 인수할 의도로 갑 회사 주식을 대량 매집하여 지분율을 끌어올려 온 을 외국법인이 갑 회사가 체결한

파생상품계약 등의 정당성을 문제 삼으면서 갑 회사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등사를 청구한 사안), 주주가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 대표소송을 통한 책임추궁이나 유지청구, 해임청구를 하는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등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청구는 회사의 경영을

감독하여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청구하는 주주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시도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가 정당한 목적을 결하여 부당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주주가 회사의 경쟁자로서 취득한

정보를 경업에 이용할 우려가 있거나 회사에 지나치게 불리한 시기를 택하여 행사하는 등의 경우가 아닌 한

허용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7. 21.자 2013마657 결정).

최근 판례의 태도를 보면 법원은 주주의 열람·등사청구권 행사에 관해 예전과 달리 긍정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회사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 비밀로 유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의 경우 그 청구의 부당함을

증명하여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마련하는 경영적·법적 기술이 필요한 시점이라 볼 수 있다.

본 ‘전문가 기고’ 섹션의 컨텐츠는 전문가의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이며 한국 딜로이트 그룹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자료는 일반적인 안내를 위한 것이며 관련 사안의 의사결정 필요 시 반드시 한국 딜로이트 그룹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언

기업지배구조보고서는 기업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주주, 투자자, 규제 기관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제공하는 문서이며, 기업의 지배구조, 즉 경영진의 의사결정 과정, 내부 통제 시스템, 이사회

구성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주주와 이해관계자들이 기업의 운영 방식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보고서입니다. 해당 보고서는 지배구조 핵심지표 15개 항목에 대한 준수여부를 공개하여 해당 기업의 개괄적인

지배구조 현황을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공시대상이 올해부터 (연결)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

확대되면서 평균 준수율은 전체적으로 낮아졌습니다. 또한, 2026년부터 모든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

공시대상이 확대될 예정임에 따라 향후 평균 준수율은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필자는 이번 연구를 통해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들, 나아가 모든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들이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핵심지표 준수율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❶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❷ 전자투표 실시

❸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❹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❺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❻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비상시 선임정책 포함) 마련 및 운영

❼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❽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❾ 집중투표제 채택

❿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⓫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⓬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⓭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⓮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⓯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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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율 현황

<표 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율 2), 3), 4)

대체로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제출한 상장법인의 자산규모와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율은 비례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산 2조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A집단)’의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은 62.9%,

‘자산 5천억원 이상 1조원 미만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C집단)’의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은 35.8%로 두 집단간

27.1%p의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집단별 평균 준수율의 GAP을 극복하기 위하여 A집단과 C집단간 준수율의

차이가 큰 상위 6개 원칙(원칙 1/5/6/10/11/14)에 대하여 A집단을 벤치마크로 C집단이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율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례로, C집단이 상기 언급된 6개 원칙(원칙 1/5/6/10/11/14)의 준수율을 전체 집단(A+B+C집단)의 6개 원칙별

평균 준수율 수준으로 높이는 노력을 할 경우 C집단의 평균 준수율은 40%를 상회하게 되며 B집단(자산총액

1조원 이상 2조원 미만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평균 준수율과 비슷한 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C집단 및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제출 대상이 되는 상장법인의 6개 원칙에 대한 평균 준수율 개선 방안은 다음 섹션에 정리해

놓았으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전체
자산 2조원 이상

(A집단)
자산1조원 이상

2조원미만(B집단)
자산5천억원이상
1조원미만(C집단)

GAP
(A집단- C집단)

원칙 1 29.4% 45.3% 19.2% 14.5% 30.8%

원칙 2 78.4% 86.3% 77.5% 66.9% 19.4%

원칙 3 67.1% 77.4% 66.7% 51.7% 25.7%

원칙 4 16.6% 23.1% 14.2% 9.0% 14.1%

원칙 5 41.7% 64.2% 27.5% 20.0% 44.2%

원칙 6 31.7% 51.9% 20.8% 11.0% 40.9%

원칙 7 74.4% 88.2% 68.3% 59.3% 28.9%

원칙 8 13.0% 20.8% 9.2% 4.8% 15.9%

원칙 9 2.9% 4.7% 0.8% 2.1% 2.6%

원칙 10 56.0% 76.4% 44.2% 35.2% 41.2%

원칙 11 50.1% 78.8% 27.5% 26.9% 51.9%

원칙 12 45.5% 47.2% 42.5% 45.5% 1.7%

원칙 13 87.2% 97.6% 85.0% 73.8% 23.8%

원칙 14 54.9% 82.5% 43.3% 23.4% 59.1%

원칙 15 96.9% 99.1% 97.5% 92.4% 6.7%

전체 49.7% 62.9% 42.9% 35.8% 27.1%

대상 회사 수 477 212 120 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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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핵심지표 준수율 개선 방안

• 원칙1: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4주 전에 실시하기 위해서는 연간 일정 계획을 수립하여 각 부서가 주주총회 준비에 필요한

작업을 미리 마무리하는 것뿐 아니라, 이사회 일정을 앞당겨 주주총회 안건을 사전에 확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주주총회에서 갖추어야 할 주요 자료를 미리 작성하여 소집공고와 함께 주주들에게 제공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주총회 소집공고 시 필요한 주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주주총회 소집 공고서: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목적, 의결사항 등을 명확히 명시한 문서로, 주주총회의

의안(agenda) 목록과 의결이 필요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② 의안 설명서: 주주총회에서 논의될 주요 의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 각 의안의 배경, 목적, 주요 내용 등을

포함하여 주주들이 의결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③ 위임장: 주주가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의결권을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는 서류로 위임

방법과 절차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포함합니다. 위임장 작성 및 제출 방법, 제출 기한 등을 명시합니다.

④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회사의 지난 회계연도의 주요 경영 실적과 활동을 보고하는 문서로 주주들이

회사의 현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는 주주총회 4주 전에 공시하기

어려우므로, 주주총회 1주 전에 공시할 예정이라고 기재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⑤ 이사 및 감사 선임 자료: 주주총회에서 선임될 이사 및 감사 후보자의 경력, 자격, 주요 경력 및 이사회 내 역할

등을 설명한 자료로 후보자의 독립성과 적격성에 대한 평가도 포함됩니다.

⑥ 배당 관련 자료: 배당금 지급 계획, 배당 성향, 배당 정책 등에 대한 자료로 주주들이 배당금 지급에 대해

이해하고 의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16



• 원칙5: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하는 것은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주 신뢰를

강화합니다. 또한, 주주의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여 주주의 만족도와 충성도를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 주가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주주에게

통지하기 위하여 기업이 갖추어야 할 주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배당정책 설명서: 회사의 배당 철학, 원칙, 배당금 지급 기준, 목표 배당성향, 배당금 결정 절차 등을 포함하며,

주주들이 회사의 배당정책을 명확히 이해하고, 배당금 지급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② 배당 지급 일정: 배당금 지급일, 기준일(Record Date), 배당 확정일 등 배당금 지급과 관련된 구체적인

일정을 포함하며, 주주들이 배당금 지급 일정을 사전에 인지하고, 필요한 행정 절차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③ 과거 배당금 지급 내역: 최근 몇 년간의 배당금 지급액, 배당률, 배당성향 등의 변화를 보여주는 자료로

주주들이 회사의 배당 역사와 일관성을 이해하고, 배당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주요 자료는 기업의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거나, 전자 공시 시스템을 통해

배당정책을 주기적으로 공시하고, 변경 사항을 신속히 알리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 원칙6: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비상시 선임정책 포함) 마련 및 운영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은 조직의 리더십 연속성을 유지하고,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며, 내부 인재를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직원의 동기 부여와 유지율을 높입니다. 또한 투명한 절차로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얻고, 법적 및

규제 요건 준수를 통해 조직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합니다.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에는 최고경영자의 자격요건,

경영승계 절차의 개시 사유 및 개시결정 시기, 후보자 추천 절차 및 경영승계 절차, 최고경영자 후보군 선발 및

육성프로그램 등 관리방법, 최고경영자 비상상황 발생 시 비상계획 수립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기업이 준비해야 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조직의 전략적 목표 및 비전 수립: 조직의 장기 비전과 전략적 목표를 문서화하고, 핵심 가치와 문화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② 이사회 및 승계위원회 구성: 이사회 내 위원회인 승계위원회 구성 및 역할 정의하고, 이사회와의 협력 체계를

마련하여 원활하게 승계정책을 운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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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후보자 선정 기준 및 평가 시스템 구축: CEO 후보자의 자격 요건 및 역량 모델을 개발하고, 평가 기준 및

방법론을 설정합니다. 후보자 평가를 위한 성과 지표와 역량 매트릭스 마련하여 후보자 선정이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합니다.

④ 내부 인재 풀 분석 및 개발: 내부 인재의 경력, 성과, 리더십 역량 등을 평가하고, 내부 후보자들을 위한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을 설계 및 실행합니다. 또한 멘토링 및 코칭 프로그램 운영하여 내부 인재 풀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합니다.

⑤ 외부 인재 탐색: 외부 인재 탐색 및 평가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헤드헌팅, 네트워킹 등), 외부 후보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최고경영자에 적합한 후보군을 선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⑥ 비상 승계 계획 수립: 긴급 상황에 대비한 임시 CEO 또는 대행 체제 계획을 수립하고, 비상 상황 시의

의사소통 계획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⑦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승계 후보자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 및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정기적인

리더십 워크숍 및 세미나 개최하여 후보자들의 역량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 원칙10: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는 정책은 경영진 및 고위 임원의 선임

절차에서 철저한 배경 조사와 평판 조회를 통해 적격성을 검토하고, 기업의 가치를 보호하며 주주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기업의 신뢰성과 명성을 강화할 수 있으며, 주주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여 법적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장기적인 성장과 지속 가능한 경영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투명한 선임 절차를 통해 공정하고 책임 있는

경영을 실현하여 조직의 신뢰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해당 정책에 포함되어야 하는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후보자 자격 기준 설정: 후보자의 과거 성과와 평판을 철저히 검토하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없는지 확인하고, 법적 문제, 규제 위반, 윤리적 문제 등과 관련된 후보자의 기록을 검토하여 후보자

자격에 있어 문제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② 평판 조회 및 배경 조사: 후보자의 과거 직장, 동료, 업계 전문가 등을 통해 평판 조회, 금융 및 법률 전문가를

통해 후보자의 배경 조사(법적 문제, 금융 상황 등) 등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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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평가 및 검증 절차: 후보자를 평가하기 위한 다단계 절차 마련(예: 서류 검토, 면접, 심층 인터뷰 등)하고,

후보자와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경영 철학, 가치관, 과거 행동 패턴 등의 검증에 대한 내용을 포함합니다.

④ 지속적 모니터링: 선임된 경영진의 지속적인 성과 평가 및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경영진의 행동이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 원칙11: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이사회 구성원 중 여성 비율이 늘어나면, 다양한 배경과 경험이 반영되어 더 창의적이고 균형 잡힌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성 이사가 많은 기업이 더 나은 재무 성과와 주주 가치를 창출하며, 여성 리더십

스타일은 협력적이고 포용적인 조직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5) 성별 다양성을 중시하는 기업은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여 고객과 투자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으며, 우수한 여성 인재를 끌어들이고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를 위하여 기업이 임원후보 규정에 포함하여야 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다양성 정책 수립: 이사회 내 여성 비율 목표를 명시한 공식적인 다양성 정책을 수립하고, 다양성 정책과

목표를 공개하여 내부 및 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 투명성을 제공합니다.

② 후보자 발굴 및 모집: 여성 후보자 풀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적인 발굴 노력을 기울이고, 여성 인재들이 이사회

후보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네트워킹 기회와 멘토링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③ 선임 절차 개선: 성별에 관계없이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선임 기준을 마련하고, 이사회 후보자 선임 절차를

투명하게 운영하여 공정성을 확보합니다.

④ 여성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 여성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여성 인재들의

경력 개발을 지원하여 이사회 후보자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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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14: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회계감사실무지침(회계감사실무지침 2018-2)에서는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커뮤니케이션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커뮤니케이션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감사계약 단계: 감사보수, 감사시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과 재무제표 감사와 관련된 감사인의 책임, 업무수행

이사의 신원 정보와 해당 역할을 포함합니다.

② 감사계획 단계: 커뮤니케이션의 형태, 시기 및 예상되는 일반적 내용과 계획된 감사범위와 시기의 개요, 부정

위험과 관련하여 지배기구가 수행하는 감시 기능의 이해,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질의 및 그룹재무제표 감사

계획을 포함합니다.

③ 감사수행 단계: 감사에서의 유의적 발견사항, 경영진이 연루된 부정 등 부정 관련 사항, 식별되었거나

의심되는 법규 위반, 유의적 내부통제 미비점,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다고

식별된 사건 또는 상황, 그룹재무제표 감사에서 발견된 유의적인 사항, 감사기준서 701이 적용되는 경우,

감사인이 핵심감사사항이라고 결정한 사항들 또는 핵심감사사항이 없다고 결정한 경우에 대한 내용을

포함합니다.

④ 감사종료 단계: 독립성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다는 진술, 재무제표일 이후 후속사건, 경영진에게

요청한 서면진술 , 미수정왜곡표시 , 감사의견을 변형시킬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 감사보고서에

강조사항문단이나 기타사항문단을 포함시킬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감사보고서에 업무수행이사의 이름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감사 받은 재무제표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 내의 기타정보의 수정이 필요하나 경영진이

그러한 수정을 거부하는 경우에 대한 내용을 포함합니다.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감사과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이 향상되고, 리스크 관리가

강화되어 잠재적 문제를 조기에 식별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부통제 시스템의 효과성을 개선하여

재무보고의 정확성을 높이고, 법규 준수 상황을 검토하여 법적 리스크를 줄이고 규제 요구사항을 충족합니다.

이는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정보를 제공하여 주주 및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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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언: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은 선택이 아닌 필수

현대의 비즈니스 환경은 급격한 변화와 복잡한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이에 따라 투명성과 책임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규제 기관, 투자자, 그리고 사회는 기업이 지배구조의 개선을 통해 윤리적

경영을 실천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지배구조는 기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내부 통제를 개선하여 재무 보고의 신뢰성을 높입니다.

이는 투자자와 주주들에게 신뢰를 제공하며, 기업의 장기적인 가치를 증대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투명한 정보 공개와 책임 있는 의사결정은 시장에서의 기업 신뢰를 높이고, 이해관계자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데 필수적입니다.

또한, 지배구조의 개선은 규제 준수와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강화된 규제와 글로벌

표준에 맞춰 기업의 내부 통제와 정책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점검함으로써, 법적 문제를 예방하고, 법적

제재에 대한 노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합니다.

사회적 책임과 지속 가능성의 측면에서도 지배구조의 개선은 필수적입니다.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관련

문제는 이제 기업의 핵심 전략 중 하나로 자리잡았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지배구조가 필요합니다. ESG 요소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지배구조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은 단순한 선택이 아닌 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성공을 위한 필수적인 전략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을 실현하고, 신뢰받는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하며,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본 ‘전문가 기고’ 섹션의 컨텐츠는 전문가의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이며 한국 딜로이트 그룹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자료는 일반적인 안내를 위한 것이며 관련 사안의 의사결정 필요 시 반드시 한국 딜로이트 그룹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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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는 전통적으로 감사위원회의 중요한 아젠다로 인식되어 왔으나, 최근 공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세 가지 특징이

대두되고있음

□ 공시위원회의 설치 목적은 CEO와 CFO가 감사위원회의 검토 및 승인이 요구되는 SEC의 요구 공시사항들을

준비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함임. 더불어, 적절하게 실행되는 공시통제 환경조성을 촉진하기 위함임

□ 공시위원회 재구성 시 고려사항으로는 공식적인 공시위원회 헌장 유지 및 개정, 공시위원회 위원(장) 재평가

및 위원회 운영 절차 강화 등을 포함함

□ 감사위원회는 체크리스트의 활용을 통해 공시위원회가 변화하는 공시 환경에 대응할 준비가 되었는지 여부를

재검토 할 수 있음

2024년 1월에 발간된 '2024년 감사위원회 안건 전망 2)'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정보 공시는 감사위원회의 중요한

아젠다이다. 해당 보고서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정보 공시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감사위원회에게 중요한 주제가

될 것이다.

정보공시는 전통적으로 감사위원회가 다루는 중요한 주제이며, 최근 딜로이트 글로벌의 보고서에 따르면 세 가지

차별화된 요소가 확인된다.

1) 딜로이트글로벌Centerfor Board Effectiveness,「On theauditcommittee’sagenda- 」,2024.05

2)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2024년 감사위원회 안건 전망」, 2024.01

3) 딜로이트 글로벌,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SEC’s Landmark Climate Disclosure Rule」, 2024.03.15

<표 1> 공시 환경의 진화에 따른 세가지 특징

내용

• 규제 당국이 신규 공시를 채택하거나 제안하는 빈도 및 속도

• 재무정보뿐만 아니라 비재무정보를 포함하는 공시 범위의 확대와 이러한 공시의 기반이 되는 새로운
회계처리 방법

• 자발적 공시의 확산과 이를 경쟁력으로 활용하는 기업, 산업 중심의 비표준화 및 비규제화된 보고양식

많은 기대를 모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투자자를 위한 기후 관련 공시의 강화 및 표준화'(이하 '기후 공시

규칙') 발표는 향후 공시 방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장 최근의 규제 사항이다(이 규칙에 대한 자세한

분석이 담긴 딜로이트 글로벌의 헤즈업(Heads Up) 발간물 3) 참조). 많은 기업이 SEC의 기후 공시 규칙에 따라

새로운 ‘공시 통제 및 관련 절차(disclosure controls and procedures·DCP)’가 요구되고 공시위원회의

업무수행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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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기후 공시 규칙만이 기업들이 겪고 있는 규제 변화는 아니다. 기업들은 사이버보안, 임원 성과보수

환수(clawback), 내부자 거래,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인적 자본 및 이사회 다양성에 관한 새로운 규칙을

시행하고, 규칙 제안에 대비하고 있다. 동시에 기업들은 강화된 법 집행 환경에도 적응하고 있다.

대규모 신규 또는 개정 공시의 양과 보고되는 기타 유형의 정보, 그리고 적용과정에서 SEC가 집행에 집중하는

추세를 고려할 때 감사위원회는 이러한 환경에서 감독에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은 상황에는 공시위원회 활동에 집중하고 교체가 필요한 시점인지 파악해야 한다. 현재 공시위원회가 없는

기업은 이를 계기로 해당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공시위원회가 진화하는 공시 환경에 따라 헌장 개정, 구성원 교체, 위원회 절차 등 선도적인 관행과 운영 개선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표 2>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규칙 관련 자료

구분 내용

딜로이트 글로벌 참고 자료

• 기후 공시 4)

• 사이버보안 5)

• 임원 성과보수 환수 6)

• 기업인수목적회사(SPACs) 7)

감사위원회/공시위원회 참고 자료

• 딜로이트 글로벌 감사위원회 가이드 8)

• 딜로이트 글로벌 감사위원회 헌장 예시 9)

• SEC 공시위원회 헌장 예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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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딜로이트 글로벌,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SEC’s Landmark Climate Disclosure Rule」, 2024.03.15

5) 딜로이트 글로벌, 「SEC Issues New Requirements for Cybersecurity Disclosures」, 2023.07.30

6) 딜로이트 글로벌, 「SEC Adopts Final Rule on “Clawback” Policies」, 2022.11.14

7) 딜로이트 글로벌, 「SEC Issues Final Rule Related to SPACs, shell Companies, and Projections」, 2024.02.06

8) 딜로이트 글로벌, 「Audit Committee Guide」
9) 딜로이트 글로벌 Center for Board Effectiveness, 「Sample audit committee charter」, 2022

10) SEC, 공시위원회 규정(Disclosure Committee Charter), Exhibit 99.3



공시위원회란?

SEC의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Sarbanes-Oxley(SOX) 법 제302조에 따른 SEC 규정이 채택되면서 2002년부터

공시위원회 설치가 급속히 보편화되었다. 이 조항과 SEC 규정에 따라 CEO와 CFO는 SEC 공시의 정확성 뿐만

아니라 적절한 공시 통제가 구축되어 있음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와 같은 법적 규제 환경에서,

공시위원회는 많은 기업 내 공시 통제의 한 축으로 설치 및 운영되어 왔다. 증권거래법 제302조에 따른

증권거래법 규정 13a-15에 첨부된 해설에서 SEC는 ‘정보의 중요성 고려 및 공시 의무결정’을 담당하는 임원급

위원회를 설립하고 ‘발행인의 공시 통제 및 관련 절차의 설계, 수립, 유지, 검토 및 평가에 대한 명시적 책임을 지는

CEO 및 CFO에게 해당 임원급 위원회가 보고하도록 권고했다.

공시위원회의 설치 목적은 CEO와 CFO가 감사위원회의 검토 및 승인이 요구되는 SEC의 요구 공시사항들을

준비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더불어, 적절하게 실행되는 공시통제 환경조성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요컨대

공시위원회는 회사 제출 서류의 정확성, 완전성, 적시성 및 공정성 확보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공시위원회는

공개적으로 공표되는 모든 정보에서 공시의 매개변수를 설정하고 공시의 적절성을 결정할 수 있다.

<표 3> 공시위원회의 설치 목적

내용

• SEC 제출 서류 초안을 검토하고, 수정을 권고하고, 의견을 제시하며, 제출 전에 수정사항이 반영되었는지 확인

• 재무보고 내부통제(ICFR) 11)와 관련하여 무결성과 완전성 제공

• SOX법 제302조, 제404조 및 제906조의 준수 여부 인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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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은 거래소에 제출하는 보고서에 공시되는 항목에 대한 ‘공시 통제 및 관련 절차’는 물론 ICFR의 수준을

적절하게 유지하고 ICFR의 효과를 평가할 책임이 있다. 감사위원회는 재무보고 프로세스를 감독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책임이 있다.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이 수립한 프로세스와 통제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야

하며, 이러한 프로세스가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공시위원회는 CEO와 CFO가

제공하는 정보의 신뢰성을 높임으로써 감사위원회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의무 공시 또는 자발적 공시가 요구되는 항목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공시위원회의 권한이 확대되어 더 광범위한

공시를 감독할 수 있다. 여기에는 리스크 관리 및 새로 개발된 지속가능성 관리 위원회와 같이 다양한 보고서

발간을 주도하는 타 관리 위원회와의 조정이 포함될 수 있다.

11) ICFR(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 한국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이에 준함



공시위원회 재구성시 고려사항

공시위원회를 지속적으로 공식화하고 강화하기 위한 전환기에 공시위원회가 고려할 수 있는 세 가지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1. 공식적인 공시위원회 헌장의 유지 및 개정

공시위원회는 20년 이상 널리 채택된 조직 구성의 관행이지만, 일부 기업은 공식화된 헌장이 아닌 회의 자료를

통해 그 존재와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SEC는 증권 거래법 규정 13a-15의 채택에 따른 해설에서 공시위원회

헌장의 중요성을 제안했고, 이후 예시 헌장을 공표하면서 헌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구분 내용

위원회의 목적 • 위원회의 사명 선언문

책임 • 공시 통제, 공시 서류 검토 및 모니터링을 포함한 위원회의 권한 범위

공시 통제의 고려사항 • 공시위원회의 통제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위원 및 위원장 • 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의 운영 방식

회의 및 절차 • 위원회의 회의 빈도, 회의 방법, 안건 종류 등

<표 4> SEC의 공시위원회 예시 헌장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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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 실무보고서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감사위원회의 안건에 점점 더 많은 현안이 추가됨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역할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최근 발생한 하기의 두 가지 사례에서 확대된 안건에서의

공시위원회 역할을 강조한다.

• 중요성에 집중하기 - 최근의 집행 조치에서 SEC는 직원과 관련된 중요 정보를 공시하지 않은 한 회사에

3,5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12) 특히 SEC는 회사가 이 정보를 공시위원회에 제공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자발적 공시 - 이해관계자의 기대에 부응하고, 동종 업계와 속도를 맞추며, 투명성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시장 차별화를 위해 자발적 공시를 실시하는 기업이 많아지고 있다. SEC의 기후 공시 규칙은 이전에

자발적으로 제공하던 많은 공시항목들을 포함하지만, 기업은 해당 규칙의 시행 이후에도 계속해서 자발적

공시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 최근의 자발적 공시의 내용은 ESG 트렌드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리스크 관리, 운영,

공급업체, 개인정보보호, 건강 및 안전에 대한 정보 및 데이터가 포함된다.

12)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 「Activision Blizzard to Pay $35 Million for Failing to Maintain Disclosure Controls
Related to Complaints of Workplace Misconduct and Violating Whistleblower Protection Rule」, 2023.02.03



이러한 추세에 따라 공시위원회에 대한 추가적인 규정 준수 고려사항을 감안할 때, 공시위원회가 정보에 대한

적절한 접근 권한을 확보하는 동시에 본질적인 역할과 책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역할이 명확히 정의되는 것이

중요하다. 공시위원회는 헌장을 개정할 때(또는 아직 헌장이 없는 경우 헌장의 초안을 작성할 때) 일반적으로 공시

감독 책임을 언급하는 감사위원회 헌장의 내용과 일치되도록 해야 한다(감사위원회 헌장 예시 참조 13) ).

2. 공시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재평가

공시위원회 헌장에는 회의, 안건 및 조치 항목을 이끌 위원장의 역할이 지정되어 있어야 한다. 위원장 또는 위원회

주무부서/담당에는 재무 또는 법무 부서의 인원이 포함되는 경우가 보편적이며, 경우에 따라 두 개 이상의

부서/담당에서 위원회를 공동 관리감독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공시 요구사항이 지속적으로 구체화되는

추세에 따라 공시위원회는 기타 영역의 전문가(예: 지속가능성, 사이버보안, 기술 및 인재관리 역할의

임원/관리자)도 포함하도록 조직 확장을 고려할 수 있다.

위원회 재구성의 첫 단계로, 공시위원회의 책임자는 위원회가 담당하는 모든 공시사항의 목록을 작성하고(아래

참조), 현재 위원들이 모든 관련 데이터를 소유하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다. 공시에 포함되는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공시위원회의 전문성도 확대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하다. 공시 환경이 급변하고 신규 위원이

선임됨에 따라 공시위원회는 위원회 업무 착수(Onboarding) 절차의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 신규 위원은

위원회의 기능을 이해하고, 기존 위원은 신규 혹은 변경된 위원회 절차 및 필수 공시사항에 대한 정기적인

브리핑을 수령해야 한다.

3. 공시위원회 절차의 강화 (특히 위원회 운영 관련)

앞서 언급한 사례에서 SEC는 공시 위반이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대해 집행 조치를 취했다.

공시위원회는 이를 향후 공시 조사의 신호로 해석하고 각 안건에 관련 주제가 포함되어 있는지 파악하고

공시위원회의 검토사항을 문서화하는 데 특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1) 공시목록

많은 기업이 SEC 필수 제출 서류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공시 보고서(예: 지속가능성, 공급업체 책임,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DEI), 인권 등에 대한 주제별 보고서)를 발행한다. 기업 보고서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내용이 서로

모순되거나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가 포함될 수 있는 리스크도 증가하고 있다. 기후 공시 규칙은

이전에 SEC 이외의 기관에 보고된 데이터를 SEC 제출 서류에 포함해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복잡성을

가중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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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딜로이트 글로벌 Center for Board Effectiveness, 「Sample audit committee charter」, 2022



공시위원회는 이러한 보고서를 주관하는 다른 위원회(주로 리스크관리 위원회 또는 지속가능경영 위원회)와

협력하고 회사 웹사이트뿐만 아니라 여러 공시에서 보고되거나 경영진이 대내외적으로 소통하는 정보 및

데이터를 일관성 있게 조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공시위원회의 권한에 속하지 않더라도,

공시위원회는 회사가 게시하는 공시의 전체 범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발적인 보고로 인해 SEC의 집행

조치나 주주들의 소송에 회사를 노출시킬 수 있으며, 심지어 이해관계자로부터 신뢰를 잃을 수도 있다.

최소한 공시위원회는 자체적으로 보유하지 않은 공시 내용도 검토하여 현재 또는 예상되는 SEC 제출자료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시위원회가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경우, 의무 및 자발적 공시에

대한 중앙 집중식 감독 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많은 기업에서 SEC의 기후 공시 규칙과 사이버보안 규칙에 따라 새로운 공시 통제 및 관련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

공시 목록은 기업이 공시 통제 및 관련 절차의 개선을 위해 미흡사항과 개선 기회를 파악하는 데 유용할 것이다.

(2) 회의 안건

많은 공시위원회가 분기별, 연도별로 동일한 주제를 검토하지만, 앞서 언급한 대로 감사위원회의 업무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공시위원회는 특정 공시 또는 통제에 대한 심층 분석, 예정된 또는 예상되는 규제 변경에 대한 계획

등 특정 제출 서류 검토 이외의 주제에 대한 충분한 시간을 회의 시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체크리스트

표준화된 체크리스트의 활용은 공시위원회가 특정 회의에서 다루거나 검토해야 하는 공시 및 통제 사항을

파악하는 데 유용할 수 있다. 또한 제출 초안에 대한 검토 기록이 검토가 어떻게 수행되었는지 보여주는

체크리스트와 함께 제출된다면 더욱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다.

(4) 문서화

회사가 통제 및 절차에 대해 이의 제기를 받은 경우, 공시위원회 회의의 문서가 통제 평가의 범위와 품질을

입증하는 강력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입증자료는 사용 가능한 리소스 및 기록 관리 규정에 따라 여러가지 형태를

취할 수 있다. 공시위원회 절차를 새롭게 정비하는 과정에서 공시위원장은 법률 자문과 상의하여 회사의 법적

리스크 또는 리스크 성향에 맞는 문서화 절차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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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공시위원회는 공식적인 회의록을 작성하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문서화 대안이 있다.

<표 5> 문서화 대안

내용

• 회의 개최를 입증하기 위한 안건 및 개최일자 기록

• 공시위원회 회의 사전에 검토된 재무보고서 초안의 변경사항 기록

• 공시위원회가 검토 범위를 입증하기 위해 활용한 체크리스트 기록

• 감사위원회 회의록에 공시위원회가 보고서를 제공한 사실과 제시된 관련 세부사항 기록

특히 SEC의 기후 공시 규칙 및 사이버보안 규칙과 관련하여 기업이 공시할 내용은 어떤 데이터 및 사건이

중요한지에 대한 각 기업의 평가에 따라 상당 부분이 결정될 것이다. 기업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는

잠재적 보고 대상 데이터 및 사건에 대한 근거를 문서화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하기 위해 법률 자문과 상의할 수

있다.

결론

규제기관, 투자자 및 이해관계자의 공시 요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보고되는 데이터의 복잡성, 규제기관의

기대치 및 법적 리스크도 증가할 것이다. 다행히도 이사회는 공시위원회를 통해 조력을 받을 수 있지만,

공시위원회가 충분한 역량을 갖춘 1차 방어선14) 이 되려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수 있다.

(1) 감사위원회에 대한 질문

공시위원회는 감사위원회를 지원하는 최고경영진 차원의 위원회이다. 감사위원회는 아래의 세 가지 주요 영역에

대한 질문을 통해 공시위원회가 변화하는 공시 환경에 대응할 준비가 되었는지를 재검토할 수 있다. 일부

감사위원회는 이러한 재정비 업무수행에 긴밀히 관여하고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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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IIA의 3차 방어선 모델(Three Lines of Defense)에 따른 개념으로 1차 방어선은 ‘리스크 및 통제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과 관리를 수행하는 사업부문
(현업)’을 의미함



<표 6> 공시위원회 재구성 관련 감사위원회 체크리스트

내용

• 공시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가? 없다면 설치가 필요한가?

• 공시위원회에 헌장이 있는가? 있다면 헌장에 현재 공시위원회가 담당하는 공시의 범위와 세부 수준이
정확하게 반영되어 있는가?

• 공시위원회는 모든 공시 데이터를 전문가가 검토할 수 있도록 유관부서의 대표자로 구성되었는가?

• 모든 공시위원회 위원이 위원회의 역할과 위원으로서의 역할 및 책임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가?

• 공시위원회 안건은 모든 관련 주제를 반영하는가?

• 공시위원회는 공시 검토의 품질 및 검토 여부를 효과적으로 문서화하고 있는가?

• 공시위원회는 리스크 관리위원회 및 지속가능경영 위원회와 어떻게 협력하는가?

(2) 기후 공시 규칙: 전사적 노력

SEC 기후 공시 규칙의 이행은 많은 기업의 전사적 노력을 필요로 할 것이다.(SEC 기후 공시 규칙 요약본15) 참조).

이행 계획을 수립할 때 기업이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양질의 투명 공시를 제공하기 위한 이사회 차원의 거버넌스 및 관리 감독 정의

• 재무보고 및 기후 변화 중심 역량을 기업 전사전략과 통합하여 전략적 목표 수립의 효율화 추구

•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의 정량화

• 보고 기술, 데이터 아키텍처, 기후 변화 관련 정보와 유관한 통제 평가

• 인증 준비

• 기후 변화 및 보고 데이터가 연계되어 품질과 투명성 달성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 및 수단의 구현

이러한 고려사항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간 긴밀한 협력을 필요로 한다. 필요 시 공시위원회는 이러한

광범위한 노력에 대해 기업의 접근 방식을 보다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딜로이트 글로벌, 「 」,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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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는 기업운영의 중심에서 기업경영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며,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사회가 의사결정 또는 보고 받는 안건의 범위는

해당 범위안에서 다뤄져야 함

□ FY2023 기준 KOSPI200 기업 이사회의 총 안건 수는 8,501건으로 전기대비 163건(2.0%p)

증가하였으며 사업경영 안건 비중(31.4%)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음

□ 글로벌 이사회 안건의 경우 특히 기술/사회 트렌드 등이 반영된 시의성 있는 안건(지정학적 격변, 생성형

AI, 사이버보안 등) 사례도 참고할 수 있음을 확인함

□ 이사회 회의는 안건 검토, 보고수령 및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대표적 협의체로 FY2023 기준 KOSPI200

기업 이사회 연평균 회의 횟수는 11.1회, 다뤄지는 연평균 안건 수는 42.5건임

□ FY2023 기준 글로벌 기업 이사회의 연간 평균 회의 개최 수는 7.6회이며,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회의

개최 횟수와 비슷하게 운영되는 등 활발한 위원회 회의활동 추이도 주목할 사안임

□ 효율적인 이사회 안건 상정 및 회의 운영을 위한 이사회 의장의 주도적인 역할이 강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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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FY2022-FY2023 KOSPI200 기업의 사업보고서 상 이사회 안건 공시 정보(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를 참고함

배경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며, 기업의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수행해야 함

• 이사회는 주주총회를 통해 선임된 이사들로 구성되어 기업의 주요 업무집행 사항을 의결하고

최고경영자의 업무집행을 감독하는 기업지배기구이기 때문임

□ 이사회의 안건은 이사회가 업무를 수행하는 직접적인 수단이자 이사회의 활동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항목이며 이사회 회의는 안건 검토, 보고수령 및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대표적 협의체라 할 수 있음

□ 이에 이사회 안건의 의의, 국내외 이사회의 연평균 안건 동향과 회의 개최 횟수 등의 동향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함 1)

https://dart.fss.or.kr/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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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안건 의의

□ 상법에서는 이사회가 업무에 관한 의사결정(제393조 제1항)과,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독(제393조

제2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업무를 집행하는 이사회가, 이사회의 구성원인 이사, 즉 스스로를 효과적으로 감독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사외이사제도(상법 제542조의 8)를 통해 보완하고 있음

• 실무적 관점에서 사내이사는 업무를 집행하고, 사외이사(상법 제382조 제3항)는 사내이사의 업무를

감독하는 역할이 강조된다고 볼 수 있음

• 회사 경영활동에 대한 책임: 이사회 멤버로서 자격을 가지고 경영상 의사결정사항에 참여하거나

최고경영진 및 타 이사의 업무수행에 대한 감독 책임이 있음

• 사내이사와 동일한 지위: 이사회 멤버로서 상법상 이사에게 인정된 대부분의 권한과 의무 및 책임이

부여되지만 비상임 이사로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사내이사와 비교 시 상대적으로 법적 리스크가

존재할 수 있음

□ 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는 이러한 상법 상의 규정을 고려하여 이사회가 기업운영의 중심으로 기업경영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며, 다음과 같은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사회가 의사결정 또는 보고 받는 안건의 범위는 해당 범위안에서 다뤄져야 함

• 이사회 안건은 이사회 정관 및 관련규정과 연관되어야 하며 연간 업무계획이 반영된 것이어야 함

• 안건에는 법제도 동향 또는 기술/사회 트렌드 등이 반영된 시의성 있는 안건도 포함될 수 있음

• 최고경영자 승계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고 운영할 것과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해 리스크관리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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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능 세부 기능

• 경영목표와 전략의 설정

• 회계투명성 및 지속가능성 검토

• 경영진의 임면 및 경영진에 대한 감독

• 경영성과의 평가와 보상 수준의 결의

• 기타 ESG 관행 개선을 위한 정책의 수립

• 사업계획 및 예산의 결의

• 대규모 자본지출의 결의

• 대규모 차입 및 지급보증의 결의

• 대규모 담보제공 및 대여의 결의

• 중요자산의 처분 및 양도

• 기업 인수합병 관련 주요사항의 결의

• 영업소 설치, 이전 또는 폐지의 결의

• 법령 및 윤리규정 준수의 감독

• 최고경영자 승계 및 후보군의 육성 평가

•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의 감독

• 회계 및 재무보고체계의 감독

• 리스크 관리 및 재무통제의 감독

• 조세 전략 거버넌스 수립 및 세무리스크 관리

• 정보공시의 감독

• 기타 기업지배구조의 유효성 평가 및 개선

<표 1> 지배구조 모범규준:  이사회 리더십 >> 1.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 >> 1.3 이사회의 의사결정 기능과 감독기능

2)

□ 이사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이사회 의장은 정기적으로 이사들로 하여금 이사회에 상정할

일반적인 의제를 선정하고 평가하며 개선을 위한 제안사항들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권고됨

• 이사회 의장은 안건과 관련한 사항을 대표이사와 협의하여 이사회 운영을 원활하게 진행하는 것이 권고됨

• 이사회 의장이 대표이사를 겸하는 경우 선임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자가 대표이사와

협의하는 것이 권고됨

□ 이사회 사무국 또는 지원담당조직은 안건과 관한 자료들이 충분한 여유를 두고 이사진에게 전달되었는지

확인해야 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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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안건 건수 및 비중(%)

사업경영 인사 특수관계거래 자금 규정정관 기타 소계

FY2023 2,671 31.4% 1,563 18.4% 1,260 14.8% 805 9.5% 612 7.2% 1,590 18.7%
8,501
(100%)

FY2022 2,665 32.0% 1,531 18.4% 1,275 15.3% 720 8.6% 518 6.2% 1,629 19.5%
8,338
(100%)

<표 2> FY2022-FY2023 KOSPI200 기업 이사회 안건 수 및 비중 3) 

3,4)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FY2022-FY2023 KOSPI200 기업의 사업보고서 상 이사회 안건 공시 정보(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를 참고함

국내 이사회 안건 비중

□ FY2023 KOSPI200 기업 이사회의 총 안건 수는 8,501건으로 전기대비 163건(2.0%p) 증가하였으며

사업경영 안건 비중(31.4%)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음

• 차순위로 인사 (18.4%), 특수관계거래 (특수관계자 , 주주 또는 계열사와의 거래 등 , 14.8%),

자금(조달/대여, 9.5%) 및 규정정관(7.2%)의 순으로 나타남

□ FY2023 기준 KOSPI 200 기업 이사회의 5대 안건에 속하면서 ESG와 유관한 안건은 201건(2.4%)으로

나타나 최근 이사회에서도 총괄적으로 다뤄지는 안건임을 확인함

구분 안건 예시

사업경영
• OO년(제OO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 OO년(제OO기) 분기/반기 실적보고
• OOO사업을 위한 별도법인 설립 및 출자 승인의 건

인사
• 대표이사 및 이사회 의장 선임 승인
• 사외이사 후보 추천 프로세스 운영계획 보고의 건
• 조직개편 및 임원인사 보고

특수관계거래
• 이사 또는 이해관계자 등과 회사와의 거래 승인의 건
• 공정거래법 상 계열회사와의 대규모 내부거래 및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승인
• OO년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총액한도 승인의 건

자금
• 자금운용 현황 보고
• 자금조달계획 보고 (담보대출, 담보부사채, 단기사채)

• 단기사채 발행 한도 승인(증액)

규정정관
• 이사회 및 위원회 규정 개정의 건
• OO년 주주환원정책 승인의 건
• 내부통제기준 일부 개정안 승인

<표 3> 이사회 안건 주요 항목별 예시 4) 

https://dart.fss.or.kr/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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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FY2022-FY2023 KOSPI 200 기업 이사회 의결안건 및 보고안건 비중 5)

의결안건* 5,827건 (69.9%) 보고안건 2,511건 (30.1%)

*기업 경영 상 논의 및 처리대상에 대해 찬반여부를 최종 의사결정하는 사안

5,6,7)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FY2022-FY2023 KOSPI200 기업의 사업보고서 상 이사회 안건 공시 정보(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를 참고함

의결안건* 5,963건 (70.1%) 보고안건 2,538건 (29.9%)FY2023

FY2022

□ FY2023 기준, KOSPI200 기업의 이사회 의결안건 중 반대건수는 28건(총 의결안건의 0.5%)으로

나타났으며 그중 부결된 안건은 9건(총 의결안건의 0.2%)에 불과하였음 6)

구분 안건 예시

A사 • 해외 현지 자회사 설립의 건: 소수 반대로 안건 가결

B사 • 경영진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다수 반대로 안건 부결

C사 • OOO위원장 선임의 건: 다수 반대로 안건 부결

D사 • OO발전기금 출연의 건: 소수 반대로 안건 가결

E사 • 주식매도 청구권 계약체결(안): 다수 반대로 안건 부결

<표 4> 이사회 반대 안건과 가결 또는 부결 예시 7)

국내 이사회 안건 찬성률

□ FY2023 기준, KOSPI 200 기업 이사회의 의결안건은 5,963건(70.1%)이며 보고안건은 2,538건(29.9%)

이고 전기대비 유의미한 변화는 없음

https://dart.fss.or.kr/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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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딜로이트 글로벌 & CAQ, 「Audit Committee Practices Report: Common Threads Across Audit Committees」, 2023.01

62%

60%

49%

40%

31%

24%

…

(중복응답포함)

조직문화

디지털혁신

ESG 전략 (기후변화또는탄소배출권서약포함)

다양성형평성포용성 (DEI)

공급망리스크

데이터개인정보및보안

인플레이션리스크 40%

ESG 공시및보고 24%

기업전사리스크관리 22%

<그림 2> FY2023/FY2022 이사회 안건 비중 8)

□ 글로벌 이사회 아젠다에는 글로벌 지정학적 위험과 경제 변동성과 같은 거시적 차원의 이슈가 포함되어

있으며, 기술발전 및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개선은 계속해서 새로운 기회와 위험을 가짐에 따라 다음의 5가지

항목을 이사회 아젠다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음

• 지정학적 격변 및 경제적 불확실성, 데이터 전환, 규제 검토 및 집행, 생성형 AI, 사이버보안

글로벌 이사회 안건 비중

□ 글로벌 이사회의 경우 ‘조직 문화’ 및 ‘디지털 혁신’ 이 Top2 아젠다이며 전기대비 ESG를 키워드로 하는

아젠다의 비중이 증가했으며, ‘인플레이션 리스크’로 대표되는 경제 관련 아젠다가 부각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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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딜로이트 글로벌 Center for Board Effectiveness, 「On the board’s agenda - Living in “interesting” times : The 2024 board agenda」, 2024.03

<그림 3> 2024년 주목해야 할 글로벌 이사회 안건 9)

48%

69%

37%36%

33%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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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FY2023 vs.FY2022 KOSPI200 기업 이사회 연평균 회의 개최 횟수와 연평균 안건 수 10)

구분 내용

5.2
• 이사회 의장은 적극적인 토론문화를 장려하고 이사회를 건설적으로 이끌어야 하며, 사외이사가 정확하고

시의적절한 정보를 토대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5.4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연간 이사회 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정기적으로

개최하도록 권고한다.

5.5
• 이사회 및 위원회는 매 회의마다 회의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회의내용을 녹취하여 이를 유지·보존하여야

한다. 특히 중요한 토의내용과 결의사항은 이사별로 기록하여야 한다.

5.6 • 필요 시 원격통신수단을 활용하여 이사회 구성원이 이사회 회의에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9
• 사외이사의 경영 감독·지원 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외이사만이 참여하는 회의를 이사회와는 별도로

개최할 것을 권고한다.

<표 5> 지배구조 모범규준: 이사회 회의 -  이사회 리더십 >> 5. 이사회의 운영

10)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FY2022-FY2023 KOSPI200 기업의 사업보고서 상 이사회 안건 공시 정보(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를 참고함

국내 이사회 연평균 회의 개최 횟수

□ 지배구조 모범규준 상, 이사회는 연간 이사회 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정기적으로 개최하도록 권고되고 있으며

운영상 다음의 사항들이 강조되고 있음

• 이사회 의장의 리더십으로 이사진의 회의 참여 활성화

• 회의록 작성 및 회의내용을 녹취하고 유지 보존

• 이사회 감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사외이사만 참여하는 회의 실시 권장

□ FY2023 KOSPI200 기업 이사회의 연평균 회의 횟수는 11.1회, FY2022의 경우에도 11.07회로 변화가

미미함

• FY2023 기준 이사회 연평균 안건 수는 42.5건으로 전기대비 0.8건(1.9%p) 증가함

11.10회 42.5 건 11.07회 41.7 건

FY2023 FY2022

https://dart.fss.or.kr/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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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SpencerStuart, Board Index , 2023.09

<그림 5> 글로벌 이사회와 위원회 연평균 회의 수 추이 11)

이사회

8.7
회

감사위원회

글로벌 이사회 평균 회의 개최 횟수

□ FY2023 기준 S&P500 기업 이사회의 연간 평균 회의 개최 수는 7.6회이며 전기대비 0.7회 감소하였음

• 이를 단순히 국내 이사회의 평균 회의 개최 수와 비교할 수 없는 이유는 진행 소요시간 또는 진행방식

등의 변수가 고려사항이 되기 때문임

• S&P500 기업 감사위원회의 경우 이사회 회의 개최 횟수와 비슷하게 운영되는 등 이사회 산하 위원회

활동이 능동적인 모습을 보이는 사항도 주목할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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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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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딜로이트 글로벌 & CAQ, Audit Committee Practices Report: Common Threads Across Audit Committees , 2024.03

<그림 6> 글로벌 이사회 연간 업무 소요 시간 분포 12)

200시간 미만

200~299시간

300~399시간

400~499시간

500시간 이상

[별첨] 글로벌 이사회 회의 별 평균 소요 시간 및 연간 업무 소요 시간

□ FY2023 기준 글로벌 이사회 산하 감사위원회의 경우 회의 별 평균 소요시간은 2.73시간으로 나타났음

• 금융산업은 평균 2.98시간, 비금융산업은 평균 2.63시간을 소요했다고 응답함

□ FY2023 기준 글로벌 이사진의 37%는 평균 300시간 이상을 업무수행에 할애하고 있으며 5%의 이사진은

500시간 이상을 업무수행에 몰두 중임

• 안건검토, 회의참석, 현장방문 및 개별 위원회 활동 등이 포함

전체 금융 비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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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감사위원회포럼/포스코경영연구원 조용두 전 부원장, Unilever 성공 사례의 한국 기업 적용방안: 'G'를 중심으로 하는 ESG 경영 , 2023.07

14) Unilever, Annual Report and Accounts 2023 , 2024.03

안건영역 안건 예시

전략 및 경영계획
• 기업 성장전략 검토 및 승인 (생산성 향상, 프로세스 간소화, 신규 보상 프레임워크)

• 프리미엄 냉동 요거트 회사 및 헤어케어 브랜드 기업 인수 및 계열사 매각 승인
• 그룹의 혁신 파이프라인 및 R&D 전략 검토

운영성과 및
재무관리

• 목표대비 실제 성과/이행 정도 검토
• 사업계획, 재무 및 비재무 요소 KPI 검토
• 분기별 배당금 수준 검토 및 승인

거버넌스
• 이사회 산하 위원회 (감사위원회, 지속가능경영위원회, CEO승계위원회) 보고 수령
• CEO, 이사회 의장, CFO 선임 승인

기업문화 및
이해관계자

• 임직원간 참여 세션 프로그램 검토
• 투자자 및 애널리스트 보고서 정기 검토

지속가능성 • 지속가능보고 요건 및 관련 KPI 검토

정치 및 규제환경
• 거시적 관점의 지정학적/사회적 환경에 대한 이슈 검토
• 글로벌 보안 이슈 검토
• 유관 법규에 대한 업데이트 사항 검토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

• 내부통제 효과성 평가 결과 검토
• 기업 위험관리계획 승인

<표 6> FY2023 유니레버 이사회의 안건 영역 및 예시 14)

유니레버 이사회의 안건 사례

□ 다국적 소비재 기업인 유니레버의 이사회는 기업 경영철학과 사업구조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경영방향을 제시하는 안건을 다루고 있음

□ 일례로, 동사의 이사회는 경영성과가 부진한 상황에서도 Turn around 할 수 있는 안건 중 하나인 CEO

적임자를 선택해 제시하였는데, 이는 이사회의 독보적인 기여라고 평가받고 있으며13) 이와 관련한 이사회의

안건 설정, 보고수령 및 의사결정 활동을 하기의 표로 정리함

• 이사회가 선임한 CEO를 신뢰하고 소통하면서 중장기적 이해관계자 가치제고를 추구

• 지속가능경영의 성과 측정을 위해 경영진과 소통하여 회장의 경영성과에 신뢰성을 높이려는 노력

• 영국과 네덜란드 양국 본사 체제의 한계를 해결하고자 각국 정부와 소통하면서 런던에 지주회사 설립

• 이사진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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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언

□ FY2023 기준 국내 KOSPI200 기업 이사회는 법규범에서 강제되거나 관행적이며 전통적인 사업경영

감독영역을 중심으로 안건을 다루고 이를 수행 지원하기 위한 감독영역을 대부분의 안건으로 다루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 FY2023 기준 KOSPI200 기업 이사회의 총 안건 수는 8,501건으로 전기대비 163건(2.0%p) 증가하였으며

사업경영 안건 비중(31.4%)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음

□ FY2023 기준, KOSPI200 기업의 이사회 의결안건 중 반대건수는 28건(총 의결안건의 0.5%)으로

나타났으며 그중 부결된 안건은 9건(총 의결안건의 0.2%)에 불과하였음

• ‘거수기’ 등 선정적으로 표현되기보다 이사회에 상정되는 공식 안건들은 회의 이전에 이사진으로부터

사전 검증을 받고 수정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측면도 있음

□ 국내 KOSPI200 기업 이사회는 글로벌 이사회가 최근 ‘조직문화’, ‘생성형 AI’, ‘지정학적 격변’ 등을 키워드로

트렌드에 맞춰 안건을 상정하는 사례를 참고할 것이 권고됨

• 추가적으로 글로벌 이사회에는 사이버보안 및 리스크 감독의 역할이 요구되는 추세이며 국내 이사회도

감독 영역을 확장하여 다양한 분야의 리스크 관련 안건을 설정하고 다룰 것이 권고되는 상황임

• 유니레버 이사회에 대해서는 전략 및 경영계획, 운영성과 및 재무관리, 거버넌스, 기업문화 및 이해관계자,

지속가능성, 정치 및 규제환경과 리스크관리/내부통제 등 다양한 영역의 안건 설정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음

□ 이사회 회의는 안건 검토, 보고수령 및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대표적 협의체로 FY2023 기준 KOSPI200 기업

이사회 연평균 회의 횟수는 11.1회, 다뤄지는 연평균 안건 수는 42.5건으로 평균적으로 회의 별 3.8개의

안건이 다뤄지고 있음

□ 이와 대비되어 글로벌 S&P500기업의 FY2023 기준 이사회 연평균 회의 횟수는 7.6회이지만 진행 소요시간

또는 진행방식 등의 변수를 고려할 때 국내 이사회와 단순 비교는 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이사회 안건 상정 및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이사회 의장의 역할이 강조됨

• 정기적으로 이사진에게 이사회에 상정할 일반적인 의제를 선정하고 평가하며 개선을 위한 제안사항들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권고됨



□ 본고는 KOSPI 200 기업의 FY2023 핵심감사사항 기재항목 현황을 파악하고 시사점과 감사위원회의

고려사항을 제공하고자 함

□ 분석결과, ‘수익인식(28.4%, 90개)’, ‘손상(27.4%, 87개)‘, ‘연결/지분법(15.8%, 50개)‘ 이 상위 3개 항목으로

나타났으며, 추정불확실성 및 경영진 편의가 포함될 위험이 높은 항목이 주로 선정된 것으로 보임

□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의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핵심감사사항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이해하여야 함

□ 감사위원회는 재무보고 감독 과정에서 핵심감사사항을 주의 깊게 살피고 구체적인 선정 사유와 근거,

수행절차에 대한 충실한 기재를 감독하여야 하며, 이러한 항목에 대해 내부감사를 철저하게 수행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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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배경

□ 핵심감사제는 투자자들의 이해도 향상과 합리적 투자판단에 기여하기 위해 외부감사인이 지배기구 1) 와

협의하여 핵심감사사항(Key Audit Matters, KAM)을 선정하고 선정이유, 수행절차 및 결과를 감사보고서에

기술하도록 하는 제도임

• 2016년부터 수주산업 대상으로 핵심감사제를 우선적으로 도입하였고, 2018년부터 자산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2020년부터는 전체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실시됨

□ 핵심감사제 관련 감사위원회가 수행해야 할 역할은 크게 ‘외부감사인 커뮤니케이션’과 ‘선정 핵심감사사항

감독’으로 정리할 수 있음

• 핵심감사사항은 외부감사인이 감사위원회와 커뮤니케이션 한 사항 중에 선정되므로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이 핵심감사사항을 적절히 선정할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과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하여야 함

‐ 회계감사기준 260(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문단10은 감사위원회가 내부감사기구로서 지배기

구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언급하며, 금융위원회에서도 외부감사인이 감사위원회 등 기업의 내부감사

기구와 협의하여 핵심감사사항을 선정할 것을 요구함(201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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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감사사항 커뮤니케이션은 수행된 감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감사보고서의 커뮤니케이션 가치

를 향상하며, 재무정보 이용자들에게 재무제표 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항과 유의적인 경영진 판

단분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3)

□ 감사위원회에 부여된 회계감사 역할의 일환으로, 선정된 핵심감사사항에 대한 감독을 수행해야 함

• 핵심감사사항이 당기 재무제표 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항을 의미하기 때문에 외부감사인이 수행하는

감사에 대한 감독 뿐 아니라 감사위원회의 재무보고 감독 측면에서도 중요하게 살펴야 함

• 감사위원회는 핵심감사사항을 선정한 구체적인 사유와 근거, 수행절차에 대한 충실한 기재를

감독함으로써 정보이용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기여해야 함

내용

[1단계] 감사위원회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대상 확인

• 중요하게 왜곡표시될 위험 또는 유의한 위험이 높은 분야

• 유의한 경영진의 판단, 높은 추정 불확실성

• 당기 발생한 유의적인 사건 또는 거래가 감사에 미치는 효과

[2단계] 외부감사인의 유의적 주의 요구사항 파악, 당기 재무제표 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항 파악 및
핵심감사사항 선정

[3단계] 감사보고서에 핵심감사사항 기재

•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된 이유

• 해당 사항이 감사에서 다루어진 방법

<표 1>  핵심감사사항 선정절차 및 감사보고서 기재사항

□ 본고는 KOSPI 200 기업의 FY2022-FY2023 핵심감사사항 기재항목 현황을 파악하고 시사점과

감사위원회의 고려사항을 제시하고자 함



44

핵심지표
2023년 2022년 2022-2023년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변동률 비율 변동률

수익인식 90 28.4% 86 23.8% 4.7% 4.6%

손상 87 27.4% 107 29.6% -18.7% -2.2%

연결/지분법 50 15.8% 43 11.9% 16.3% 3.9%

기타 21 6.6% 20 5.5% 5.0% 1.1%

대손충당금 13 4.1% 17 4.7% -23.5% -0.6%

공정가치 평가 12 3.8% 34 9.4% -64.7% -5.6%

사업결합 11 3.5% 10 2.8% 10.0% 0.7%

재고자산 11 3.5% 7 1.9% 57.1% 1.5%

개발비 8 2.5% 5 1.4% 60.0% 1.1%

법인세 6 1.9% 14 3.9% -57.1% -2.0%

충당부채 4 1.3% 9 2.5% -55.6% -1.2%

특수관계자 2 0.6% 7 1.9% -71.4% -1.3%

리스 2 0.6% 2 0.6% 0.0% 0.1%

총계 317 100% 361 100% -12.2% 0.0%

<표 2> 2022~2023년 사업연도 KOSPI 200 기업의 핵심감사사항 기재항목 현황 6) 

□ 2023 사업연도 말 KOSPI 200 기업의 감사보고서 4) 를 대상으로 핵심감사사항 기재항목을 조사 및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핵심감사사항 기재항목의 분류기준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분석기준 5) 을 적용함

FY2023 핵심감사사항 기재항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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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결과, 2023년 KOSPI 200 기업의 핵심감사사항 기재항목 현황은 ‘수익인식(28.4%, 90개) 7)’,

‘손상(27.4%, 87개)‘, ‘연결/지분법(15.8%, 50개)‘ 이 상위 3개 항목으로 나타났으며, 추정불확실성 및

경영진 편의가 포함될 위험이 높은 항목이 주로 선정된 것으로 보임

• 기업의 영업활동에 따라 수익인식의 형태가 다르지만, KOSPI200 대부분의 기업에서 투입법에 따른

수익인식, 수익의 발생사실이나 기간귀속이 주로 선정되고 있으며, 서비스업 등의 업종에서 새로운 유형

또는 특수한 매출에 대한 수익인식의 적정성이 선정되고 있음

□ 최다 기재항목으로 선정된 수익인식(28.4%, 90개)의 경우 기업의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연결재무제표 상 매출액은 회사의 핵심 재무성과 지표 중 하나로 평가되어 주가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다양한

판단 요소들이 개입되는 항목이므로 핵심감사사항으로 선정되는 빈도가 높은 것으로 보임

• 기업의 계약구조가 복잡화되고, 다양한 조건과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수익인식에 어려움이 발생함

‐ 수출매출은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 규칙(Incoterms 2020) 8)'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는 시점

이 다양할 수 있고, 제품의 출고부터 목적지 도착까지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부정이나 오류로

인해 수익인식 시점에 왜곡표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제조업의 경우 물류대행비 등 다양한 방식의 판매 장려 또는 촉진 정책을 적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변

동대가 관련하여 추정불확실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

• 또한, 수익인식 과정에서 경영진의 주관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가 상당함

‐ 건설사의 경우 투입법 등을 토대로 수익인식을 수행하며, 총계약수익은 공사변경, 보상금, 장려금 및

위약금 등 미래사건의 결과와 관련한 다양한 불확실성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공사수익금액은 누적

발생계약원가를 기준으로 측정하는 진행률의 영향을 받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진행률의 평가 등에

경영진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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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수익기준 관련 회계처리‘는 금융감독원의 ‘2023년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 9) 에 포함되는 항목임

‐ 개정 수익인식기준(K-IFRS 제1115호) 10)이 ‘18년에 시행된 이후 상당 기간이 경과했으나 동 기준서

에 따라 거래의 실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거나('19, ‘23) 11), 진행률을 합리적으로 측정하지 않거나

(‘2012), ‘2413)), 발생사실이나 기간귀속이 부적절('18, ‘21) 14)한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에 수익인식은

거의 매년 금융감독원의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에 포함되는 사항임

□ 두번째로 많이 기재된 항목인 ‘손상(27.4%, 87개)‘의 경우 회수가능액 측정 시 할인율, 성장률 및

미래현금흐름 등 경영진의 유의적인 판단과 추정치가 수반되기 때문에 감사 수행시 경영진의 편의가

존재하는지 등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 선정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임

•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증가, 경쟁 심화 등으로 현금창출단위 손상 및 관계기업투자주식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

• 손상 검토 시 경영진의 주관적 판단이 수반되는데, 손상 테스트는 자산의 장부가가 회수가능액보다

높은지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며, 이 과정은 상당한 주관적인 판단을 요구함

‐ 미래 현금 흐름 예측, 할인율 적용, 자산의 공정가치평가 등의 경우 경영진의 주관이 많이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감사인의 주의가 필요함

• 자산손상 인식 시 당기순이익 등의 감소가 발생하므로, 경영진은 손상을 최소화하거나 회피하려는

압력을 받을 수 있음

□ 수익인식 항목은 전기 대비 4.6%p 상승(2위1위)하고, 손상 항목은 2.2%p 하락(1위2위)하여 두 항목의

순위가 바뀌었는데, 이는 각 항목이 해당 연도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로 선정된 영향으로 보임

•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에 대한 손상처리’가 ‘2022년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로 선정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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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번째로 많이 기재된 항목인 연결/지분법(15.8%, 50개)‘의 경우, 사업 다각화, 업무영역 확장 등을 위한

기업결합은 대규모 국제기업결합 건의 영향으로 기업결합 금액이 증가하였고15), 연결 및 지분법 적용

기업에 대한 평가가 기업의 재무상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감사의 관점에서도 중요성이 강조되므로

핵심감사사항으로 선정되는 빈도가 높을 것으로 추정함

• '연결/지분법'은 그 특성상 '사업결합' 및 '손상'과 연관되며, 사업결합의 경우 사업의 정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식별 가능한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를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며, 손상의

경우 기 인식된 종속·관계기업투자주식 및 영업권의 손상징후를 검토하고, 합리적인 가정에 근거하여

손상평가를 수행하였는지에 관한 것임

• 연결 및 지분법 회계처리는 여러 주관적인 판단 16)이 요구되며 공정가치 평가와 관련된 다수의 주관적인

가정이 개입될 수 있음

• 자회사나 피투자회사의 재무정보 신뢰성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존재하며 자회사가 해외에 위치하거나

정보 시스템이 다른 경우,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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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감사제 도입의 목표 중 하나가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 간의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감사품질을

제고하는 것인 만큼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의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핵심감사사항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이해하여야 함

• 감사위험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사항들만 기재될 수 있도록 관용구 사용이나 단순 나열 등

핵심감사사항의 정보량만 늘리는 공시 행태를 지양하고 핵심감사사항과 관련된 기업 특유 상황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에게 강조할 필요가 있음 17)

• 외부감사인과의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는 감사위원회가 배경지식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며,

감사위원회의 전문성 제고 및 감사위원회의 적극적인 관여를 통해 핵심감사사항의 공시품질의 제고나

회사의 위험요인에 대한 정확한 공시를 유도할 수 있음 18)

• 핵심감사사항 후보 논의단계부터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해야 하며 감사보고서에 기재할

핵심감사사항이 없다는 외부감사인의 결정에 대해서도 커뮤니케이션해야 함

□ 핵심감사사항은 외부감사인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른 당기 재무제표 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항을 의미하기

때문에 감사위원회는 재무보고 감독 과정에서 핵심감사사항을 주의 깊게 살피고19), 구체적인 선정 사유와 근거,

수행절차에 대한 충실한 기재를 감독해야 하며, 해당 항목에 대해 내부감사를 철저하게 수행할 필요가 있음

시사점 및 감사위원회의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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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핵심감사사항 평가 체크리스트

구분 내용

2025년20) • 수익인식 회계처리의 적정성

• 비시장성 자산평가의 적정성

• 특수관계자 거래 회계처리의
적정성

• 가상자산 회계처리의 적정성

2023년 22) • 新수익기준 관련 회계처리

• 현금 및 현금성자산 실재성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손실충당금

• 사업결합 회계처리

2024년21) • 매출채권 손실충당금

• 전환사채(CB) 콜옵션

• 장기공사수익

• 우발부채 공시

2022년 23) •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 손상

• 특수관계자에 대한 수익인식

• 금융부채 인식 및 측정

• 영업이익표시 및 영업부문정보 공시

<표 3> 금융감독원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 선정 현황 (4개년)

<표 4> 금융감독원 핵심감사사항 평가 체크리스트 24)

대분류 소분류 내용 관련 기준

형식 형식상
기재

• 핵심감사사항이 없을 경우, 그 사실을 기재하였는가? 감사기준서 701 문단 16

• 적절한 소제목을 기재하였는가? 감사기준서 701 문단 11

• 변형의견 표명을 관련 핵심감사사항으로기술하지 않았는가? 감사기준서 701 문단 12

• 계속기업 존속 불확실성 관련 사항을 핵심감사사항에 기술하지
않았는가?

감사기준서 701 문단 15

• 재무제표의 별도 구성요소에 대한 별개의 의견을 피력하지 않았는가? 감사기준서 701 문단 4, A51

• 핵심감사사항 기술시 재무제표의 관련 공시(주석)에 대한 언급을
포함하였는가?

감사기준서 701 문단 13

• 당기 대상 재무제표, 해당 재무제표의 구체적 대상기간을
명기하였는가?

감사기준서 701 문단 A33

□ 금융당국은 매년 재무제표 중점심사 대상 회계이슈를 선정하여 사전예고를 통해 회사 및 외부감사인이 결산

및 회계감사 수행시 관련 부분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구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는 당해 중점심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외부감사인과 논의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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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금융감독원 핵심감사사항 평가 체크리스트 (계속) 25)

대분류 소분류 내용 관련 기준

내용 일반 • 법인의 표준화된 문구를 사용한 빈도 감사기준서 701 문단 A47

핵심감사사항
선정 이유

• 기업 특유의 사항을 기재하였는가? 감사기준서 701 문단 A44

• 핵심감사사항의 선정 원칙이 기준서와 부합하는가? 감사기준서 701 문단 9

• 감사 상황에서 해당 사항을 감사인이 가장 유의적인 사항 중
하나로 결정하도록 한 주요 고려사항을 언급하였는가?

감사기준서 701 문단 A45

핵심감사사항에
대응한 감사절차

• 해당 사항에 가장 관련성이 있거나 평가된 중요 왜곡표시위험에
특유한 감사인의 대응 및 접근방법을 기재하였는가?

감사기준서 701 문단 A46- A47

• 수행된 감사절차의 개략적 개요를 기재하였는가? 감사기준서 701 문단 A46, A47

• 감사절차의 결과에 대한 암시를 기재하였는가? 감사기준서 701 문단 A46, A47

• 해당사항과 관련한 주요 관찰사항을 기재하였는가? 감사기준서 701 문단 A46, A47



□ 금융당국은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24.7.3.)에 따라 금융회사가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조기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컨설팅 및 관련 제재 감면 또는 면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의

‘시범운영‘ 시행 예정임

□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의무와 관련하여 제재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안)’을 마련하였으며, 업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확정할 예정임

□ 시범운영을 통해 금융회사가 제재에 대한 부담 없이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 등 운영을

통해 제도에 대한 이해도 및 적응력을 제고하고, 제재 운영지침(안)을 통해 금융회사의 제재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논의 배경

□ 책무구조도 도입 등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24.1.2. 공포)이 7월 3일부터 시행되었음 1)

• 개정 지배구조법은 (1) 책무구조도 도입, (2) 임원에 대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이하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및 대표이사에 대한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 부여, (3) 이사회의 내부통제 역할 강화 및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의 내부통제위원회 설치, (4) 내부통제등 관리의무를 위반한 임원에 대한 신분제재

부과 등 금융권의 내부통제 제도 개선 및 관행 변경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개정 지배구조법 관련 금융권과의 소통을 통해 확인된 다양한 금융권의 질의사항 등에 대한 답변내용을 담은

해설서를 마련하여 공개하여, 책무구조도 등이 안정적으로 금융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하였음 2)

• 해설서에는 책무구조도상 책무의 개념·배분기준·범위 등과 내부통제등 관리의무의 이행 및 위반시 제재,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 내부통제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금융당국의 입장을 포함하고 있음

1) 금융위원회,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원회 의결」, 2024.06.26

2) 금융위원회, 「책무구조도 등이 금융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개정 지배구조법령 해설서를 마련하였습니다.」,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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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무구조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금융회사도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시 제재에 대한 우려, 신설 제도 준수에

대한 부담 등으로 인해 법정 제출기한에 앞서 조기 도입할 유인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음

• 대표이사 및 임원(이하 ‘임원등’)은 최초로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이후부터 본인의 책무와 관련하여

관리조치를 하는 등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담하며, 관리조치를 미이행하는 등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위반한 임원등은 신분제재를 부과받을 수 있음

□ 이에 금융당국은 책무구조도 등 새로운 제도의 조기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책무구조도에 대한 시범운영을

실시하는 한편,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시 제재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안)」을 마련함 3)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계획」 주요 내용

□ 책무구조도 조기 도입·운영 위한 시범운영 실시

• 책무구조도의 법정 제출기한이 가장 빨리 도래하는 은행과 지주회사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고 추후

타권역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임

• 책무구조도의 시범운영을 희망하는 금융회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4.10.31까지 금융감독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되며,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날로부터 ’25.1.2.까지 내부통제등 관리조치를

시범운영할 수 있음

□ 시범운영에 참여한 금융회사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

• 금융감독원은 시범운영기간 중 금융회사가 제출한 책무구조도에 대한 점검 및 자문 등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임

• 시범운영기간 중에는 내부통제 관리의무 등이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을 예정임

•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의 시범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소속 임직원의 법령위반 등을 자체

적발·시정한 경우 제재조치에 대해서는 감경 또는 면제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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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융위원회,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 관련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계획 및 제재 운영지침(안) 마련」,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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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비조치의견서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적용기간 • 시범운영기간(금융회사가 ’24.7.10. 이후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날 ~ ‘25.1.2.까지)

적용내용

• 시범운영을 위한 책무구조도 제출기한(’24.7.11.~10.31.) 중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금융회사 또는 해당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지배구조법 제 7조(지배구조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자격요건의 확인 공시·보고에 한정), 제 30조의2, 제30조의3 

또는 제30조의4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지배구조법 제34조, 제35조, 제35조의2 또는
제43조에 따른 제재는 하지 않음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안)」 주요 내용

□ 개정 지배구조법 제35조의2제1항은 대표이사 및 임원의 내부통제관리의무 위반시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동조 제2항은 위법행위의 발생 경위·정도·결과, 상당한 주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제재조치를

감경·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동 조항을 구체화함으로써 금융회사 임원등의 제재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임원등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검사·제재업무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제고하고자 운영지침을 마련함

□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시 위법행위의 경위 결과 정도 등 ‘위법행위 고려요소’와 상당한 주의

여부 등에 대한 ‘행위자 책임 고려요소’를 기준으로 제재 및 감면 여부를 판단함

• ‘상당한 주의’ 관련 적용례는 금융회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사항으로서 내부통제의 적정성을

담보하지 않으며, ‘상당한 주의 여부’는 임원의 책무, 실제 내부 통제 관리조치 이행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별로 판단 필요

1) 위법행위 고려요소: 위반행위의 경위·정도·결과

□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이하 ‘검사제재규정‘)」 상 기관에 대한 제재 사유, 과거 검사사례 분석 등을

토대로 8개의 세부 판단기준을 제시함

• 8개 세부기준 중 어느 하나라도 중대한 위법행위로 판단될 경우 중대한 위법성이 인정되며, 중대한

위법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금융당국의 제재가 아닌 금융회사의 자체 조사 및 징계 등을

통해 조치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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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중대한 위법(예시)

위법행위의 발생 경위
및 정도

① 관리의무의 미이행 • 관리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거나 극히
형식적으로 이행한 것에 불과하여 사실상
미이행한 경우

② 임원등의 지시·묵인 또는 조장·

방치 등
• 금융회사의 사업목표 계획 등을 달성하기 위한

경영진의 무리한 판매 독려 과정에서 임원등이
불완전판매를 지시·묵인 또는 조장·방치한 경우

③ 광범위 또는 조직적·집중적
위법행위

• 대다수의 점포에서 동일한 위법행위 발생, 

특정 부서 또는 점포가 단기 실적에 치중하여
조직적으로 위법행위에 적극 가담하였거나, 

위법행위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경우

④ 장기간 또는 반복적 위법행위 • 동일 업무의 장기 근무 등으로 인해 횡령 등
위법행위가 장기간 지속된 경우, 기본적
내부통제체계의 부재로 동일 위법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도록 방치되어 온 경우

⑤ 위법행위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
• 동종·유사한 민원의 대량 접수, 유사

위법행위의 재발 등 위법행위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대내외의 문제제기가 있었던 경우

위법행위결과

① 대규모 고객 피해 발생 •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개인신용정보의 부당
유출 등 피해·위반 규모가 기관경고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② 건전경영의 중대한 저해 등 • 인허가영업행위규제취지를형해화시킬만큼
중대또는다수의불건전영업행위가발생한경우

③ 금융시장 신뢰·질서 훼손 • 금융시장의 안정성, 투자자 보호 등 건전한
시장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표 2> 위법행위 고려요소 구성 4)

4)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금융회사 대표이사 및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안)’」, 2024.07.



2) 행위자 책임 고려요소: 상당한 주의

□ 상당한 주의 여부는 임원등이 위법행위 등 결과 발생에 대해 예측가능하였는지 여부(예측가능성)와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결과 회피)를 기준으로 판단할 예정임

□ 예측가능성은 금융회사의 해당 업무에 적합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통사적인 임원등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 수준을 기준으로, 위법행위 등 결과 발생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

• 통상적인 주의와 노력을 게을리한 결과 위법행위 등 결과의 발생을 예측하지 못한 경우 상당한 주의 결여임

□ 조치의 실효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4가지 주요 고려요소를 종합적으로 감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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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조치의 실효성 유무 판단을 위한 주요 고려요소

주요 고려 요인 내용

위험요소에 대한 파악 여부
• 업무 관련 리스크 요인,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한 인식 예측 여부, 

인사이동 등 책무의 추가 변경 시 적절한 리스크 파악 노력 등 고려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등의준수 등을
담보할수 있도록점검체계의구축·운영
및 점검수행 등 적절한조치의 이행 여부

• 내부통제기준의 효과적 집행운영준수여부의 확인을 위한 점검체계의
구축 및 운영 여부, 법령 등의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점검의 수행, 

점검결과에대한 문제제기, 개선 등 합리적 조치 등 이행 여부 등 고려

내부통제등의 개선 노력 및 성과
• 내부통제등의 개선 실적 등(인력·조직의 조정, 업무 프로세스의

개선, 전산시스템 구축, 필요한 교육·훈련의 지시 등)

의사결정 절차·과정의 합리성 및
투명성 유무

• 의사결정 규칙의 명확성, 의사결정 과정이 객관적 검토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 문서에 의한 투명한 관리 여부 등 고려

□ 감독당국은 검사 및 제재 과정에서 임원등에게 ‘상당한 주의’를 다 하였는지에 대한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제공하고, 임원 등은 문서 이메일 전산시스템 기록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통해 관리의무를 사전에 적절하게

이행하였음을 소명할 필요가 있음

• 관리조치의 이행과 관련하여 전후 사실관계, 구체적인 관리의무 수행 방법 및 내용, 내부통제등 점검 이후

시정·개선·보완 등 지시 내용, 내부통제등 점검 결과 문제점 등에 대한 보고 사실 등



적용 방안

□ 위법행위 요소로서 위법행위의 중대성과 행위자 책임 관련요소로서 상당한 주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제재 및 감면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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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적으로 ‘위법행위 고려요소’를 기준으로 중대한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금융당국이 직접 책임규명 절차를

개시(Trigger)하게 되며, 실제 금융사고 등 소속 임직원의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검사

과정에서 임원등이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이 확인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음

• 8개 세부기준 중 어느 하나라도 중대한 위법행위로 판단될 경우 인정

□ 2차적으로 ‘행위자 책임 고려요소‘를 기준으로 상당한 주의 여부 및 그 수준 등을 감안하여 제재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를 판단함

□ 최종 조치수준은 지배구조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라 임직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의 중대성(결과),

상당한 주의 수준(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예정임

• 추후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의 결과·원인 등에 따른 제재유형 등 구체적 제재 양정 기준을 마련 예정

• 법령 등 위법행위 확인
• 내부통제등 실태 점검

(정기검사 등에 한정)

금융회사 검사 실시
내부통제
책임규명
개시 여부

관리의무
위반 확인

자체 조사
및 징계

상당한 주의
여부 판단

조치수준
최종결정

충족

미충족

위반

<그림 1> 위법행위 고려요소 구성

<표 4> 조치 양정 시 감면 가능성 검토 예시

상당한 주의 수준

위법행위 결과 등
상 중 하

중대 감면 가능성 ↑ 감면 가능성 - 감면 가능성 -

보통 감면 가능성 ↑↑ 감면 가능성 ↑ 감면 가능성 -

경미 감면 가능성 ↑↑↑ 감면 가능성 ↑↑ 감면 가능성 ↑



기대효과

□ 제재 운영지침(안)은 ’24.8.30.까지 업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확정할 예정이며,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회사는 각 금융업권별 협회를 통해 제출할 수 있음

□ 시범운영을 통해 금융회사가 제재에 대한 부담없이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 등 운영을 통해

제도에 대한 이해도 및 적응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시범운영을 희망하는 금융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10월 31일까지 금감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제출한 날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시범운영에 참여할 수 있음

□ 제재 운영지침(안)을 투명하게 제시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제재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등 책무구조도

등 신설 제도가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을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금융권에 책임 있는 내부통제 문화가 조성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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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회사 내부자(임원·주요주주)가 대규모 주식거래 시 30일 전에 거래목적, 거래금액, 거래기간 등을

공시하도록 하는 개정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24.7.24.부터 시행될 예정임

□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은 사전공시의무자에서 제외되는 내부자, 사전공시의무가 면제되는 거래규모와

거래유형, 세부 사전공시 절차 및 방법, 거래계획 보고자가 거래계획을 철회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 사전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산정방식 구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대규모 내부자 거래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제고되어 불공정 거래 예방과 일반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예기치 못한 대규모 주식매각 등으로 인한 시장 충격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논의 배경

□ 상장회사 임원 등 내부자의 대량 주식 매각으로 주가가 급락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투자자 불만과

사회적 우려가 제기되어 왔으며, 내부자들이 접근이 용이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사익을 취할 경우

주가하락 등 피해가 일반투자자들에게 전가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계속되었음

□ 이에 정부는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을 자본시장 분야 국정과제로 선정하였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1)

□ 상장회사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동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입법예고 되었던 2개의 하위규정 2)도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7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1) 금융위원회, 「일반투자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높이는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가 도입됩니다」2023.12.28

2)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이하 ‘단차규정‘)」, 「자본시장 조사 업무규정(이하 ‘조사규정‘)」
3) 금융위원회,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방안 마련, 상장회사 내부자의 주식거래시 사전공시하여 일반투자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시장거래질서를 확립

하겠습니다」, 2022.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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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22.9.12. • 금융위원회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방안 마련‘ 발표 3)

’23.12.28. • 자본시장법일부 개정안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및 본회의통과

’24.2.29. • 자본시장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입법예고

‘24.7.9. • 개정 자본시장법시행령 국무회의통과

‘24.7.24. •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

<표 1>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 경과



59

제도 개요

□ 내부자거래 사전공시는 상장회사 내부자가 당해 회사의 특정증권 등을 대규모로 거래하고자 할 때

그 거래계획을 사전에 증권선물위원회 및 거래소에 보고하도록 한 제도임

• 법상 공식 명칭은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이며, 자본시장법 제173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200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음

구분 내용

제출처
• 증권선물위원회, 거래소

‐ DART를 통해 공통서식으로 제출

보고의무자

• 상장회사 임원

• 상장회사 주요주주(일부 예외)

‐ 당해 상장회사 임원 및 주요주주에 한함

보고대상 증권

• 당해 상장회사가 발행한 특정증권등

‐ 주식, 채무증권(순수시채권 제외), 증권예탁증권, 전술한 증권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투자상품

보고대상 거래

• ① 당해 거래계획 상 거래수량 및 거래금액

• ② 당해 거래계획의 거래개시일 기준 과거 6개월간 거래수량 및 거래금액
→  ①+②가특정증권등의총수의1% 이상또는50억원이상인경우(일부예외)

보고 기한 • 거래계획 상 거래개시일 30일 전까지

변경·철회

• (변경) 사전 공시한 거래계획 상 거래금액의 ±30%이내에서 변경 가능

• (철회) 사망, 파산, 시장변동성 확대로 과도한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철회보고서 제출하여 철회 가능

위반 시 제재

• 행정조치(경고, 주의, 과징금)

‐ 과징금의 경우 발행회사 시가총액(시가총액 1천억 미만인 회사의 경우,
최저시가총액 1천억원 적용)의 0.0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20억원
초과 시 20억원) 내에서 부과

시행일
• ‘24.7.24. 시행

‐ 시행일 이후 제출하는 거래계획에 따른 거래부터 적용

<표 2>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요약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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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상장회사 임원 주요주주의 주식거래* 관련 공시의무 변화

개선

기존

T-30
(거래계획
보고일)

T
(거래계획
개시일)

D
(실제

거래일)

D+5 T+30
(거래계획

종료일)

거래가능기간
내부자거래 공시

(사전)

소유상황 보고
(사후)

소유상황 보고
(사후)

* 거래계획 개시일 기준 과거 6개월 및 거래계획 기간 중 50억원 이상 거래한 것으로 가정

주요 내용

1) 거래계획 사정공시의무자에서 예외적으로 제외되는 내부자 구체화

□ 법률은 상장회사의 임원*·주요주주**에게 일정규모 이상의 주식(특정증권***등) 거래계획에 대해

사전공시의무를 부과하되, 시행령으로 사전공시의무자에서 제외되는 내부자를 규정하도록 함

* 이사·감사 및 사실상 임원(업무집행책임자 등)

** 의결권 주식 10% 이상 소유, 임원 임면 등 주요 경영사항에 사실상 영향력 행사자

*** 지분증권(우선주 포함),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 관련 증권예탁증권 등 포함

□ 특히 국회 논의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가능성이 낮고, 투자전략 노출 위험이 있는 국내·외 재무적

투자자에 대해서는 거래계획 사전공시의무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 이에 시행령에서는 연기금 등을 포함하여 상대적으로 내부통제수준이 높고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재무적 투자자들은 사전공시의무자에서 제외하였으며, 국내·외 투자자에 대한 동등한

대우를 위해 국내 재무적 투자자에 상응하는 외국 투자자도 사전공시의무자에서 제외함

• 연기금, 펀드 등 집합투자기구(투자목적회사 포함), 은행, 보험사, 여전사, 금융투자업자, 벤처캐피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등

일반투자자의
내부자 주식거래 인지시점을 앞당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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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래계획 사전공시의무가 면제되는 거래규모와 거래유형 구체화

□ 법률은 시행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미만의 소규모 거래(매수 또는 매도) 및 특정 거래유형에 대해서는

사전공시의무를 면제하도록 함

<표 3>  사전공시 면제 대상

사전공시 면제대상 구체적 기준

면제대상 거래규모
• 과거 6개월(거래개시일 기준)과 거래기간 중 합산한 특정증권 등의

거래 수량 및 금액이 당해 상장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 미만’과
’50억 미만’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보고의무를 면제함

면제대상거래유형

• 법령에 따른 매수·매도, 안정조작이나 시장조성을 위한 매매 등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우려가 없는 경우

• 상속, 주식배당, 주식 양수도 방식 M&A, 분할합병에 따른 취득처분, 

담보가치 하락으로 인한 반대 매매 등 외부요인에 따른 거래 등

3)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절차 및 방법 구체화

□ 법률에서 사전공시 절차 및 방법 관련 세부사항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여 시행령에서는

사전공시의무자로 하여금 매매 예정인 특정증권 등의 (예상)거래금액, (예상)거래가격·수량, 거래기간 등을

거래계획 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함

□ 예정된 거래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를 완료하도록 하고, 거래계획을 보고한 때로부터

그 거래계획의 종료일까지는 새로운 거래계획을 보고하지 못하도록 함

□ 거래계획과 달리 거래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는 법률이 위임한 최대 규모인 30%로 정하여 사전공시의무자가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

□ 보고기한은 사전공시의무자의 사전공시 부담,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거래 개시일

30일 전까지 거래계획을 보고하도록 함

• 법 시행일인 7월 24일부터 30일이 지난 8월 23일 이후 결제가 이루어지는 매매거래부터 거래계획

보고의무가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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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거래계획 보고자가 거래계획을 철회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 규정

□ 법률은 시행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거래계획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함

• 거래계획 보고자의 사망·파산, 주가가 거래계획 보고일 전일 종가 대비 30% 범위를 벗어나 시장변동성

확대로 과도한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 거래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매매거래가 이행될 수 없는 경우

• 상장폐지매매거래정지 등 거래계획 제출 이후 주가 등 시장상황이 급변하는 경우

5)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산정방식 구체화

□ 법률은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거래계획 미공시 허위공시 매매계획 미이행 등 제도 위반시 시가총액의

1만분의 2, 최대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시행령 등은 시가총액, 거래금액, 위반행위의 경중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세부

규정을 마련함

시사점

□ 7월 24일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가 시행되면, 내부자의 대규모 주식거래 관련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제고되어 불공정거래 예방 및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내부자의 지분 변동 정보가 일반투자자에게 적기에 제공되어 예기치 못한 대규모

주식매각 등으로 인한 시장 충격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제도는 내부자거래를 사전적으로 규제하여 시장의 혼란을 예방하고자 신설된 규제로

동 제도의 신설로 기존에 내부자의 특정증권 등 거래에 따른 사후 보고 의무로서 부과되던 ‘임원등의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보고’ 등이 면제되는 것이 아님에 유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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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사전공시제도 관련 조문 번호

구분 관련 조문

면제대상자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73조의3제1항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00조의3 제1항

면제대상거래규모및거래유형

• 자본시장법 제173조의3 제1항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00조의3제2항

•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이하
단차규정’) 제9조의3

사전공시절차및방법

• 자본시장법 제173조의32 제1항, 제2항, 제3항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00조의3 제3항, 제4항, 제6항

• 단차규정 제9조의4

거래계획철회사유

• 자본시장법 제173조의3제4항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00조의3제7항

• 단차규정 제9조의6 및 제9조의7

과징금산정방식구체화

• 자본시장법 제429조의 제5항, 제6항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제379조 제6항 및 제7항

• 자본시장 조사업무규정 개정안 별표 제2호 및 제3호

[별첨]



□ 일본 밸류업 프로그램은 2021년에 본격 시행되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일본의 기업가치 제고

노력은 약 10년 전부터 진행되어 옴

□ 일본은 2013년부터 기업지배구조 개혁을 위해 일본재흥전략을 발표하여 기업지배구조 코드와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함으로써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기틀을 마련함

• 2014년에 스튜어드십 코드 1)를 도입하여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기업의 경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장기적인 가치를 창출하도록 유도함 2)

• 2015년에 기업지배구조 코드를 도입하여 주주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하였으며, 도쿄증권거래소(Tokyo Stock Exchange, TSE)의 기업지배구조 공시가 의무화되어

지배구조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이를 통해 주주와 투자자에게 회사의 경영 방식을 설명할 의무를 갖게 됨

‐ 기업지배구조 코드는 독립 사외이사는 이사회 구성원의 최소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도록 요구하며, 

업종과 기업 규모에 따라 독립 사외이사의 비율을 과반수로 구성하도록 권장함

□ 일본재흥전략은 기업들이 자본 효율성을 높이고, 주주와의 소통을 강화하며, 주주가치 증대를 위한 전략을

채택하도록 장려하였으며, 이는 기업들이 주주들에게 보다 투명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하며 경영진의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함

□ 2021년부터 밸류업 프로그램이 본격 시행되면서 경영의 자본 효율성을 강조하고 프라임 시장 3) 이 개편됨

• 일본 정부는 상장기업들이 ‘자본비용을 고려한 경영활동’을 실행하도록 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는 경영방식을 채택하도록 유도하였으며, 이를 위해 과도한 현금 보유를 줄이고

배당 확대 및 자사주 매입과 같은 주주환원을 강화하도록 독려함

Q. 올해 금융당국과 유관기관이 추진 중인 국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특징, 진행경과 및 성과는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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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4월, 도쿄증권거래소는 시장체제 개편을 통해 프라임 시장을 개편하여 상장기업들에게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자본비용과 주가를 고려한 경영을 요구하였으며, 이는 글로벌 투자자에게

신뢰를 주고, 일본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 2023년 3월 도쿄증권거래소는 글로벌 투자자 진입 유도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해, PBR이 1배 이하 4) 인

프라임과 스탠다드 시장 상장기업들을 대상으로 자본수익성과 성장성을 높이기 위해 일본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인 ‘자본효율성과 주가를 고려한 경영’을 포함한 주요 추진과제에 대해 협조를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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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도쿄증권거래소 추진과제 주요내용 6)

• 도쿄증권거래소는 자본효율성·주가를 고려한 경영이 이루어지도록 ‘현황분석 → 계획수립·공시 → 실행’의

단계적 이행을 권고하며, 해당 프로세스의 진행상황을 최소한 1년에 한 번씩 업데이트하여 공시하도록 요구함

구분 내용

자본효율성·주가를 고려한
경영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 프라임·스탠다드 상장법인 대상 자본효율성 등을 매년 점검하여 미흡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 및 진행상황 공시하도록 요청

기업지배구조의질 향상 • ‘Comply or Explain’ 제도의 이행이 미흡한 상장법인 대상 개별지도 등 보완 요청 등

주주와의 대화 강화 • 투자자와의 의사소통 강화를 독려

영문공시확대 • 글로벌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영문공시 확대 독려

2023~2013~

국내

2014~2015 2022

<그림 1> 일본 기업가치 제고 노력 타임라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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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독려하기 위해 신규지수(JPX 프라임 150 지수)를 출시(‘23.07.)하고 해당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상장함(‘24.01.)

• JPX 프라임 150 지수는 프라임 시장 상장사의 시가총액 상위 500개 기업 중에서 자본효율성 및

지속가능성이 높은 150개 기업으로 구성됨

□ 도쿄증권거래소가 상장기업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요구한 이후, 2024년 1월 28일까지 닛케이225 8)

와 토픽스 9)는 각각 24.8%, 22.5% 상승하며 선진국 내에서도 높은 상승률을 보였는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하여 주가 상승을 견인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10)

• 2023년 3분기에는 도쿄증권거래소 상장 기업 중 PBR 1배 미만인 기업은 2022년 4분기 50.6%에서

45.8%로 4.8%p(180개) 감소함

<그림 3> 일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성과

24.8%

22.5%

4.8%p
’23. 7. ~

’23. 9.(3Q)

전기대비

’23. 3. ~ 

’24. 1. 28.

<그림 2> 도쿄증권거래소 자본수익성 개선계획 안내사항 세부내용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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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현황 분석

• 투자자의 관점에서 자본비용 파악

• 투자자 관점을 토대로 다면적 분석 평가

• 투자자 시점에서 효율적인 경영자산 배분으로 인지하고 있는지 점검(재무상태표 점검)

계획수립 및 실행

• 경영자원의 적절한 배분을 위한 대책 마련

• 자본비용 감축에 대한 인식 제고

• 중장기 기업가치 향상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임원 보상체계 설계

• 중장기 목표와 실현방안 설명

투자자대화

• 경영진과 이사회의 적극적인 관여

• 주주와 투자자의 성격에 따라 다른 대응 접근법 실시

• 대화 현황을 공개하여 더 적극적인 대화와 주주관여 활동 유도

<표 2> 일본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평가 기준 11)

□ 도쿄증권거래소는 2024년 2월, 일본 밸류업 우수 공시 기업 29개사를 선정하여 기업에서 투자자의

기대에 대응하는 포인트에 따라 체계를 구축한 사례를 발표하였고,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평가함

□ 국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도 상기 일본 밸류업 우수 사례집에서 제시한 바와 투자자의 관점에서 현황을

분석하고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목표와 실현방안을 수립하며, 이를 토대로 경영진 및 이사회가 적극적으로

투자자와 대화를 추진한다면 일본의 사례와 같이 실질적인 기업가치 제고에 따른 주가 상승이 기대됨



□ 외부감사법에서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해 제시하고 있는 중장기 근본처방으로는 내부신고 활성화,

회계부정 포상제도 확대 및 익명신고 허용과 감사위원회 책임 강화 등이 있음 1)

□ 내부신고자의 보호는 해당 기업 전체의 신뢰성과 명성가치에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주요 사항이며,

내부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와 신분적 안정성 등이 보장되도록 감사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계부정 사태 모두 내부신고자(Whistle-blower)에 의해 부정의 전모가 드러난

것처럼, 불법행위 엄단 및 회계투명성 증진을 위해서는 내부신고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함 2)

□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직원들이 재무보고나 기타 문제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관해, 불이익 처우에

대한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는 익명신고방식 등의 방안을 검토해야 하며, 신고에 대한 균형 잡히고

독립적인 조사와 적절한 후속 조치에 대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함 3)

□ 감사위원회는 신고 또는 제보된 사례를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철저하게 조사하는 절차를 갖추어야 함 4)

• 회사의 회계 관련 부정 등을 신고 또는 고지 받은 자는 신고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유지해야 함

• 회사는 신고 또는 고지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신고자에게불이익한 대우를 해서는 안 됨

□ 내부신고제도와 관련하여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이나 내부감사부서와 협력해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함

• 내부신고제도 시스템을 개선할 기회가 있는지 여부

• 내부신고를 장려하기 위하여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지 여부

Q. 부정의 발생을 방지하고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부정조사 및 감독을 위한 감사위원회의 고려사항으로는 무엇이 있나요? 

내부신고촉진을 위한 감사위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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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적인 부정조사 및 감독을 위한 감사위원회의 고려사항

69

구분 내용

부정방지 프로그램 및 내부신고
• 부정행위방지 프로그램 마련

• 경영진에게 내부신고 시스템의 효과적 운영 요구

내부통제 변화 인지
• 내부통제가 원격 혹은 하이브리드 근무환경에서 어떻게 변화했는지

경영진에게 지속적인 질문 필요

□ 내부신고 촉진을 위한 감사위원회의 역할 5)

내용

• 내부신고 관련 평가테스트 감사 방법에 대한 이해도 확인

• 내부신고 프로세스 및 통제를 통해 신고의 기밀성, 정확성, 적시성이 확보되는지 확인

• 내부신고 프로세스가 독립적인 제3자에 의해 평가 및 벤치마킹 되는지 확인

• 신고 접수 건이 경영진을 통하지 않고, 내부감사부서로 바로 전달되는지 확인을 위해 무결성 테스트 수행

‐ 직접 또는 내부감사부서를 통해 재무보고 부정 혹은 경영진의 부정행위를 주장하는 테스트 신고를 하여
신고시스템에 익명으로 보고되었는지 확인

• 내부신고된 부정혐의 및 기타위반 내용을 기반으로 경영진의 의지(Tone at the top) 강화 필요성 확인

• 내부신고 관련 전사적인 정기 교육 및 커뮤니케이션 마련 여부 확인



세미나개요

• 대상

• 일시

• 장소

• 문의

*교육확인서 발급 및 KICPA CPD 등록 가능

교육프로그램

• Agenda 2024 이사회와 감사위원회가 인지해야 할 국내외 환경 변화 및 당면 과제

Opening
10:00 ~ 11:00

Opening Remarks 홍종성 총괄대표

참석자 인사 사회자

Keynote Speech 김한석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센터장

Break Time

Session
11:00 ~ 15:00

Ⅰ. 내부통제최신동향및시사점

1-1 정현
내부회계관리제도 TF 파트너

1-2 이승영
자산개발 및 데이터분석 그룹 수석위원

오찬

Ⅱ. 사외이사의법적책임과의무-

상법상이사의충실의무를중심으로
장정애
동 센터 자문위원&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Break Time

Ⅲ.Digital Transformation -

이사회가주목해야할AI·빅데이터의
최신동향과기업거버넌스역할

이성호
컨설팅부문(AI&DATA) 상무

Closing
15:00

Closing Remarks 장수재 회계감사부문 대표

* Q&A는 각 세션에 포함됩니다.

** 본 프로그램의 세부사항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국내 상장법인 사외이사 ·감사위원 ·감사

2024년 9월 12일 목요일 10:00 ~ 15:00

여의도 페어몬트 호텔, 아잘레아스 (7F)

krccg@deloitte.com

프로그램세부정보

자금관련부정위험대응내부통제
공시강화에따른지배기구의점검포인트

자금사고방지의새로운패러다임:

연결기반진단과맞춤형솔루션

70

※ 신청인원이 정원에 도달하여 접수 마감되었습니다. 다시보기 영상은 추후 홈페이지 업로드 예정이며, 

이번 프로그램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올해 하반기 웨비나에서 뵙기를 희망합니다. 



김한석파트너

Partner / Audit & Assurance, 
Center for Corporate Governance Leader

hansukim@deloitte.com

정현파트너

Partner / Audit & Assurance

hyunjeong@deloitte.com

오정훈파트너

Partner / Audit & Assurance

junoh@deloitte.com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Center for Corporate Governance Leader

krccg@deloitte.com

박재환교수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유승원교수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장정애교수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학범파트너

Partner / Risk Advisory

hbkim@deloit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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